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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관리 목적 

업무'H요 

표본조사구내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구의 전출/전입， 거처의 철거/신축 등을 

조속히 반영하여 적정한 표본규모 유지 

응답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시계열 생산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연동표본제 하에 

서의 원활한 표본교체를 위함 

응답거부 등에 의해 표본크기가 줄어들면 추정치의 효율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완전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표준적인 추론을 사용하는데도 문제가 발생되므로 

불응가구에 대해 효과적 관리 필요 

업무대상 

가구부문 표본조사 중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 

가구부문통합관리시스템(이하 ‘가구통합시스템’)를 통해서도 표본관리업무를 수행 

O 인 터 넷 주소 : http://hims.nsi.go.kr 

O 사용환경 : 통계청 업무포털시스템이 연결가능한 PC에서 아래와 같이 DNS서버 설정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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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일정 및 주요내용 

F, ;;;‘ ~ % f'< 

-'} '" 'l;; 응 (;; 승 ν ~ 

O 매월 준비조사 기간 중 표본가구 관리명부 

조사대상 가구의 전출 · 입 사항 및 

O 내검 및 입력마감 : 매월 29-30일 

(경활조사표 입력마감일 

‘ t 잉 ~"ι <f; {;?‘ J 

O 매월 준비조사 기간 중 조사구역 내의 거처변동(신축 · 

철거 등) 현황을 5일까지 보고 

늦‘:’ Zε~ '*등 S능‘，ι;;;: 응느 ~ ''"응 경 ~ε 

。 과소·과대 조사구 및 과소구역 조사구에 대해 조정 요청 

。 경활 내겸 완료 후 보고 

} 보고기일 : 매월 5일까지 

O 표본관리과에서 검토 후 조정결과를 10일까지 통보 

。 통보시 정비된 조사구요도 첨부 

。 해당 승인 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적용 

ε • 

O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철거 또는 철거 예정인 조사구의 

교체 요청 

- 보고기일 : 매월 20일까지 

O 표본관리과에서 검토 후 해당 교체조사구의 총조사 당시 

가구명부 및 요도를 송부(각 1부씩) 

O 현지 실사 후 가설정된 가구명부 및 요도를 표본관리과로 

송부 

。 표본관리과에서 검토 후 최종 확정 통보 

O 해당 승인 표본조사구는 익월 경제활동조사부터 적용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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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동향조사 일정 및 주요내용 

O 준비조사 기간 중 표본가구 관리명부 사항을 보완 

조사대상 가구의 전출 · 입 사항 및 변동내역 

O 내검 및 입력마감 : 매월 18-19일 

(가계부 입력마감일과 동일) 

i- c~e ?"J, v"i 융 융 ‘ 승 j, 증 용 증 웅 f 승 & 응 i:'- 응 끼〉 융 " e 융 Æ 용 ç 응 tt û ξ 용 ” 증 Æ 종 * ,,,, 용 용 승용 ξ g 응 증 캉 동 } ‘ f 응 ‘,'< 송 ε 1등 oJ，，;융 종 @응 @ >} .;. J; '1- i~ '" 

O 가계동향조사 표본조사구 중 회수율 50%이하이거나 

적격 6가구 이하인 조사구를 취합하여 보고 

- 조사대상 가구의 전출 · 입 사항 및 변동내역 

O 보고기일 및 방법 : 매월 20일까지 공문으로 보고 

。 표본관리과에서 검토 후 조사구역 조정 결과를 25일까지 

통보 

O 조정구역에서 익월부터 조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유대강화 및 가계부 지도 등을 실시 후 익월 조사부터 

조사시작(조정 승인 통보 시 명시) 

'''-'; ε & “ t ε •'i: %) ‘" ，，~ 1} “ 용 i 중 c'" 흥 이Z 깅 ’ ξ ,J % 흥 ~ 승 @ "'5 응 양 융 융 if;- ~낯 응 $ ;;응 6응 앙 용 iþ ξ ε 장 중 응 용 ; 측 승 용 즉， 양 측 * εi 응 'l '"’ ‘p 

41 

。 가계동향조사를 3개월 이상 불응할 경우 경활조사 가구 

중 유사한 가구를 지정하여 대체 승인 요청 

- 매월 20일까지 가구통합시스템을 통해 승인 요청 

검토 후 조사개시월을 명시하여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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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훌보n-t-예| L 己
'H요 

표본개편 목적 

모집단의 특성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표본틀을 이용하여 

표성 및 정확성 제고 

표본개편 대상 

매월 설시하고 있는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가계동향조사 

연혁 

• 1957년 

• 1963년 

• 1969년 

• 1980년 

• 1982년 

• 1983년 

• 1985년 

• 1988년 

• 1998년 

• 

:x 
-L.. 

‘노동력조사’로 내무부 통계국에서 실시 

‘경제활동인구조사’로 개편， 지정통계로 지정 

2002년까지 7차례 표본개편 

조사항목을 26개 로 확대 

분기조사에서 월별조사로 

ILO 권고안 개편에 따라 

단기식 조사표로 단일화 

변경 

조사표 전면 보완 

조사대상 표본확대(약 17，50θ→약 32，50071-구) 

조사표 개편 

CAPI 도입 

1월 연동표본제 전국 도입 

표본의 대 

• 1999년 

2005년 

2005년 • 7월 설엽통계 작성 기준을 「구직기간 1주」 에서 

전환하여 1999년 6월 이후 자료 보정 

「구직기간 4주」 로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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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 1942년 

• 1951년 

• 1954년 

• 1960년 

• 1963년 

• 1969년 

• 1975년 

• 1982년 

• 1995년 

• 1977년 

• 2002년 

• 2005년 

• 2008년 

추
〈4
 
일제말기 처음 시작 

한국은행에서 부산 60가구 대상 조사 실시 

서 울 큰로자 2007}구 유의 표본 조사 

임의표본으로 전면개편 조사 

통계청으로 이관 품목별 분류방식에 의한 조사 실시 

2002년까지 8차례 표본개편 

전비목에 대한 가계부 기장방식을 채택 

가계소버 지출을 5대 비목에서 9대 비목으로 개편 

가계소비 지출을 9대 비목에서 10대 비목으로 확대 

1995년 총조사 결과 표본개편， 5，500가구 유지 

2000년 총조사 결과 표본개편， 7，5007}구로 변경， 전국가계조사로 확대 

연동표본제 도입， 1인가구 조사 

‘가계동향조사’로 명칭변경 

2007년 표본개편 특징 

다목적 표본의 일부 분리로 응답자 응답 부담경감 

소지역 추정기법을 통한 시군구 통계 작성여건 마련 

연동표본제 정착으로 응답자 부담경감 및 안정적 시계열 자료 생산 

모수추정방법 개선에 따른 통계의 정확성 제고 

표본설계 개요 

책.2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아파트조사구와 보통조사구내 가구 및 가구원을 조사 

모집단으로 설정 

O 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에 신축아파트조사구(2005.1 1.1. ~ 2006.10.31.)를 

추가하여 최종적으로 27，011개 조사구를 표본틀로 사용 

O 층간 독립적 추정이 가능한 7대 도시(특 · 광역시)와 9개 도(道)의 동부 및 읍면 

부로 전국을 25개로 층화 

7 



O 경제활동인구조사 : 1 ，629개 조사구(조사구당 평균 207}구)로 약 32，000가구 

O 가계동향조사 : 999개 조사구(조사구당 107}구)로 약 8，7007}구 

8 

약 32，5807}구 9997R 약 7，300가구 

1,6297R 약 32，0007}구 9997R 약 8，7007}구 

1) 기초자료의 집계 

• 2005인구주택총조사 10% 표본조사구 중 보통조사구(1)와 아파트조사구(A)를 추 

출단위 조사구로 하여， 추출단위 조사구별로 모집단 특성에 대해 기초자료 집계 

2) 특성항목의 선정 

추출된 표본과 모집 단의 구조를 비 교하기 위 해 특성 항목 사용 

실업자수 및 취업자의 구성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 24개 항목 선정 

경활사항 
(6개) 

주택유형(소형아파트， 대형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 다세대) 

- 농림어가 (비농림어가， 농림어가) 

주택점유 형태(자가， 전세， 월세) 

15셰 이상 연령그룹별 (15←19세， 20-29세， 30-59세， 60세이상) 

교육정도(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 경활상태(취업자， 실업자， 비경인구) 

산업별 취업자(농림어업， 광공업， 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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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본조사구 명부 정렬 

어떤 특성에 치우친 표본이 추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각 지역별로 아래의 

분류기준에 따라 조사구 명부 정렬 

1차 
1. 단독주택 

2. 중소형 아파트(전용면적 85.9m'미만) 
3. 대형아파트(전용면적 85.9m2 이상) 

4. 기타주택 

확 

1. 단독주택 

2. 중소형아파트(전용면적 85.9m'미만) 
3. 대형아파트(전용면적 85.9m2 이상) 

4. 기타주택 

류
 
” 

2차 
1. 농림어업 10% 이상 
2. 광공업 10% 미만 
3. 광공업 1O~19% 
4. 기타 

1. 서비스 10% 미만 
2. 광공업 10% 미만 
3. 광공업 10~19% 
4. 기타 

뻐
 π 

3차 
쩔 

1. 설엽자비율 층별 평균이상 

2. 설엽자비율 층별 평균이하 

1. 실업자비율 층별 평균이상 

2. 실업자비율 층별 평균이하 뽑
 4차 

E 

π
 

4) 표본조사구 추출 

• 25개 층별 표본규모만큼 확률비례추출방법에 의해 표본조사구 추출 

5) 표본조사구내 구역설정 및 표본가구 선정 

•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구요도 및 가구명부를 현지 확인하여 재정비 후 

구역설정 

당 자세한 내역은 <III-03> 참조 

6) 표본조사구 번호부여 

• 연동교체로 인해 구(舊) 조사구에서 신(新) 조사구로 완전히 교체 되는데 4개월이 

소요되므로 두개 조사구 번호가 6번째 자리까지 동일하도록 부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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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지표와 행정구역에 따라 조사구를 정렬한 후， 차례대로 연동 

연동그룹 내 일련변호 부여 

각 지역별로 

그룹부호와 

• 

11서울 21부산 22대구 23인천 
26울산 31경 기 32강원 33충북 
36전남 37경북 38경남 39제주 

1동부 

0)(2) !시·도 

2읍면부 동 H 。며 H 
T , l'f'iJ. T 

1 2008. 1월 

2 2008. 5월 

9 2010. 9월 연봉교체 조사구 

o 구표본(2003)의 개편당시 조사구 

! 1 2005년 이후 바뀐 조사구 
: 연동구조에 따라 바뀐 횟수 표시 

. 2 선표본(2007) 개편당시 조사구 

3 2010년 이후 두 번째 바뀐 조사구 

조사구 
조사구 

연동교체 
연동교체 

00 - 99 일련번호 0)(2)@@내에서의 

@ 

( 연동그룹을 표시하는 부호 @ 

@ 

※ 조사구교체시 O)-@번째 자리는 그대로 사용하고 CVCID번째 자리만 변경 

표본관리 따른 표본개편에 

표본규모에 변동이 생검 

달라지더라도 원래의 연동 

표본개편을 통해 시군구별 현황이 반영되어 사무소별 

이 에 따라 연동교체 전후에 조사구의 관할사무소가 

교체 방법 그대로 교체하면 됨 

n ” 
v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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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교체 개요 

개념 
연동구조에 따라 연동그룹별로 조사중이나 조사전에 계속 조사를 

지정된 시기에 조사구교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조사구교체 

교체시기 .<Vll부록-05>참고 부적합사유가 발생한 때 

교체 방법 · 1구역씩 4개월에 걸쳐 교체 경활은 첫째달에， 가계는 셋째달에 동시교체 

가구통합시스템 · 현지출장 병행 가구통합시스템 이용 

요청 방법 별도의 요청 필요없음 1 메모보고 후 공문요청 

관리사무소의 협조도는 양효한 번。 l 나， 

서윷 ////52-20 ///505ij. 양천구 신웰2동 022-A. 0 ‘ 2009,ij./0 2.갱단뚱응 601 (-구 중 ij01(-구중 만만 상태에서， 
/，2라。'J. O( 부녀획등 중상으f. 7%격히 뚱응 

。 가계동향조사 : 가계조사구인 경우 O표시 

O 발생연월일 : 표본조사구의 교체사유 발생연월일을 기입 

。 교체사유코드 : 조사구를 교체하는 주된 사유를 기 입 

17~계부적합 

5가구수과소 

2기타부적합 

6다른조사중복 

O 교체사 유
 η

 

전체 가구수， 파악한 가구수， 부적합 가구수 등 현지확인한 결과를 

수치와 함께 구체적으로 기업 

; 매윌 20일까지 (연동교체에서 부적합한 경우는 사유발생 즉시) 

12 



III -02 조^t구교껴l 시유 

: 공문 시행 

。 교체사유에 따라 부적합여부가 불명확할 수도 있으므로 메모보고로 먼저 조사구의 

현황을 보고한 후에 요청공문 시행 

。 유선으로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메모보고가 우선되어야 함 

‘짧 매월 25일까지 

조사구교체 사유 

。 가계조사구에 농가가 산재하여 가계조사구역 설정이 불가하면 조사구교체 

O 가계조사구의 01 ~02구역 내에 1인무직가구가 4가구를 초과하면 조사구교체 

O 상가밀집지역을 이유로 가계조사구를 교체하지 않음 (단， 적격가구가 부족한 경우 

01~04구역을 인접되지 않게 설정가능) 

O 산업분포 부적합(사택 등 동일산업 종사자 70%이상) 

교체요청하면 표본관리과에서 지역별 산업집중도 등을 검토하여 교체여부 결정 

- 특광역시에서 농엽종사자가 40%이상이면 조사구교체 (도지역은 검토 후 결정) 

O 오피스텔， 원룸， 학교인접 

- 생활패턴의 변화로 1인가구 · 오피스텔 · 원룸 등이 증가하고 있고， 초기 면접 

후 전화조사 및 인터넷조사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조사구교체 불가 

오피스텔은 주택외거처임을 감안하여 인접하지 않더라도 면접한 가구는 동일 

구역으로 설정가능 (단 시간대를 달리하여 최소 3회이상 재방문해야 함) 

。 기숙사시설 : 조사모집단에서 제외되므로 조사구교체 

。 영구임대， 영세민·장애인 과다 : 분배지표 등에 편향을 줄 수 있어 조사구교체 불가 

O 광범위 조사구 : 비구역에 대한 표본관리 의무 없으므로 조사구교체 불가 

단， 01 ~04구역의 범위가 너무 넓어 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하면 조사구교체 가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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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행정구역부호 변경 

- 총조사 당시는 2006.1.1.기준이므로 최신의 행정구역부호를 확인하여 

표본조사구가 2개 이상 읍면동의 관할에 속하면 조사구교체 

승격 등으로 행정구역과 조사구변호의 동부/읍면부 부호가 다르면 조사구교체 

- 단， 조사를 실시하던 중에 승격이 된 경우는 다음번 연동교체까지 계속 조사 

。 시스템 입력시 변경 후의 행정구역번호를 입력 

。 동부/읍면부 코드가 상이하더라도 조사구번호는 기존 그대로 사용 

。 향후 연동교체시에 동/읍면부 코드에 맞는 행정구역의 조사구로 교체 

웅상읍) =? 3810057( 양산시 덕 계 동) 

。 공고를 확인하여 시공사가 선정되는 등 6개월 내에 본격이주가 예상되면 조사구교체 

일부가구의 불응이 아니라 집단불응언 경우만 조사구교체 

O 교체요청시 면접가구수， 불응가구수， 집단불응현황 등을 기입하여 요청 

: 조사구 내 총가구수가 307}구 미만인 경우만 조사구교체 

。 재개발·재건축 예정으로 계속 전출이 예상되는 경우의 사유는 재개발·재건축엄 

많 좋힐L 쩔 

O 통계청 경상조사와 중복되면 조사구교체하고， 외부기관의 조사와 중복되는 경우는 

이를 이유로 집단불응할 경우만 조사구교체 가능 

O 초기 면접조사 후 전화조사나 인터넷조사를 활용할 수도 있으나 전화 · 인터넷조사가 

가능하다는 확신이 없고 조사환경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조사구교체 

O 유흥업소 종사자가 다수 거주하더라도 우범지역이 아니라면 조사구교체 불가 

14 I 까구표본관려1\1힘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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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교체 절차 

(1) 
조사구리스트 
배포 

(2) 
담당자지정 

(4) 
조사구요도 
자성 

(3) 
현지확인 

(7) 
구역의 
표본추출 

(6) 
구역경계 
가(假)설정 

O 경로: 

O 표본관리과에서 가구통합시스템에조사구리스트를 배포 

부적합교체의 경우 비고에 예비조사구의 행정구역부호와 대표주소를 

교체조사구가 최종 결정되면 행정구역번호 등을 표본관리과에서 

가구명부를 작성하다가 부적합교체할 경우 이미 작성한 가구명부는 

직접 삭제하고 재작성 

, 

가
 

하
 
썩
 

캡
 정 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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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구요도는 다O
 

해
 뜸

 
담당자가 앓감꿇트-가능 요청시에 요도 의 쪽어1 O 

굉백 업억。F한 

배포된 조사구의 상태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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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팀 (분소)으로 분장되 는 사무소의 경 우， 담당자지 정 은 사무소총괄자가 하고 

이후 구역설정 확인은 팀장(분소총괄자)이 수행 

담당자 

O 조사구를 현지확인하여 <m→2>의 교체사유에 해당하면 조사구교체 신청 

(4) 조사구요도 작성 담당자 

O 기송부한 조사구요도를 실제대로 수정 ·보완 • <m→5>조사구요도 작성요령 참고 

O 조사구 경계 조정 

- 전체 85가구 이상이거나 조사구경계가 불합리 ·불명확한 경우 조정가능 

- 표본관리과와 협의 후 최종 결정하기 전에는 굵은 연필로 표시 

O 신축아파트 조사구는 담당자가 조사구경계를 설정 

첫 동(101동， 가동， A동， …)의 1층 혹은 최상층부터 연속된 60가구(:1:10 

가구)를 표본조사구로 설정 

• 조사구요도는 조사구가 포함된 동 전체를 그린 후 조사구경계를 표시하며， 라 

인별 평형을 함께 기입 

(5) 가구명부 작성 담당자 

16 I 

。 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가구명부를 작성하고 가구통합시스템에 

• 가구방문시 인사장， 협조공문， 리플릿을 지참가능 

• 가구명부 작성방법은 • <ill-4> 가구명부 작성요령 참고 

。 총조사 당시의 가구명부 및 가구정보를 활용할 수 있음 

입력 

O 총조사 가구명부를 표본개편시 이미 송부하였으나 분실시 표본관리과에 재요청 

O 가구정보는 총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표본관리과에서 제공함 

- 제공정보 : 성별/연령별 가구원수， 취업자의 산업대분류， 가구구분 



1Il -03 ~^!구교쩨 짐짜 

총조사 자료 입력시에 입력되지 않은 항목(가구주성명 등)은 제공불가 

총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신축아파트 조사구는 제공불가 

취업자산엽은 총조사당시 조사된 제8차개정 산엽코드를 제9차개정 산업 

코드로 변환하여 제공 

E인더IG로 간주 74911 • 96999 S인더I M으로 간주 88100• 63910 J인데 R로 간주 

65999• 69400 L인데 K로 간주 75991 • 73904 M인데 N으로 간주 88329• 85611 P인데 R로 간주 

74119• 85709 P인더I M으로 간주 75992• 73903 M인데 N으로 간주 88391 • 85611 P인 데 R로 간주 

74223• 85701 ,85709 P인데 M으로 간주 75995• 73901 M인더I N으로 간주 88991 • 85612 P인 데 R로 간주 

74322• 39001 ,39009 E인데 M으로 간주 75999• 63999 J인더I N으로 간주 88994• 85612 P인 데 R로 간주 

74493• 08090 B인데 M으로 간주 75999• 85709 P인데 N으로 간주 88999• 85699 P인 데 R로 간주 

74499• 39001 ,39009 E인데 M으로 간주 

(6) 구역경계 가(假)설정 담당자 

O 지리적으로 인접된 5가구를 하나의 구역으로 묶음 

- 단， 오피스텔은 주택외거처임을 감안하여 비(非)인접 가구를 한 구역으로 

설정하는 것 허용 

: 면접한 가구와 3회이상 재방문에도 만나지 못한 가구를 분리 설정가능 

。 구역간 거처수는 다르더라도 가구수는 5가구로 균등해야 함 

불가피한 경우 일부 구역은 4， 6가구로 설정 가능 

- 여러 가구가 거주하는 거처는 1개 거처를 2개 이상의 구역으로 설정 가능 

。 조사구 내 신축 가능한 공지는 누락없이 인접구역에 포함시켜야 함 

O 심사시에 구역경계가 수정될 수 있으니 가설정시에는 연펄로 구역경계를 표시 

- 구역경계만 연펄로 표시하고， 거처나 가구 및 출입문은 볼펜으로 작성 

(7) 구역의 표본추출 담당자 

O 각 조사구별로 아래의 기준에 맞게 4개의 구역을 조사구역으로 추출 

CD 01-04구역이 서로 인접할 것 
- 단， 가계조사구가 상가 밀집지역이거나 읍면부의 광범위조사구이면 

인접하지 않게 설정 가능 

(2) 01-04구역이 조사구 전체의 산업분포와 유사할 것 

조사구번호 가계며부 루 월 

01-04구역 

비구역 

전체 

01-04 % 
전처1% 

15세미상 가구원수(가구주 포함) 

합계 농림머업 광공업 서비스업(전처1) 무직 
A BC D-U F GI L-U DEHJK Z 

@ 가계조사구의 경우， 01-02구역 내 적격가구는 6가구 이상일 것 

@ 가계조사구의 경우， 무직 1인가구는 4가구 이하일 것 

17 



O 조사구역에 01-04의 구역번호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시계방향으로 번호부여 

。 조사구역 추출이 곤란할 경우 표본관리과와 협의 

O 조사구역 추출 및 명부작성이 완료되면 뚫靈활편훨클릭 • 상태 

) 조사구역 설정 승인 사무소총괄자(팀장) 

18 I 

O 조사구별 구역 가설정 및 조사구역 추출이 끝나고 

대해 총괄자가 자체심사를 실시 

O 조사구별로 명몫쫓를 클릭하여 명부내용을 검토한 후， 

상태인 조사구에 

o I 藥서도별산법에서 시도별 산업분포를 검토하여 최종 승인해야 함 

- 신규그룹 : 담당자들이 작성한 가구명부로부터 집계 

그룹최소값·그룹최대값·그룹평균 : 경활자료로부터 집계 

- 신규그룹이 각 산업분류별로 그룹최소값~그룹최대값 범주내에 속할 것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경우 이에 대한 근거(예. 대형마트 신축， 공장 입 

주)가 없다면， 차이를 발생시킨 조사구를 찾아 조사구역을 변경해야 함 

그룹얼평균 

기존그룹 100% 26, 7% 3, 9% 43, 2% 3.9% 15, 9% 20, 9% 2.5% 
0.0% 0, 0% 0, 0% 0, 0% 0, 0% 0.0% 

신큐그룹 0 o 0 0 0 0 0 
그룹얼 최소값 1.1% 2.7% 47.9% 3.7% 9, 4% 21. 1% 3, 1% 
그룹얼 최 [H값 13. 5% 11. 8% 65.4% 9.8% 25, 8% 28. 6% 8, 8% 

32 
그릅얼핑균 4, 3% 4.9% 54, 5% 5.4% 17, 3% 25, 5% 6, 3% 
기존그룹 100% 13, 5% 4, 3% 53, 1% 5.7% 19, 1% 25, 1% 3. 1% 

0, 0% 0.0% 0, 0% 0.0% 0, 0% 0, 0% 0.0% 
신큐그릅 0 o 0 o o 0 0 

그룹별최소값 15, 0% 1. 4% 32.8% 1. 5% 9.6% 1 1. 8χ 2, 1% 
그룹별최대값 37, 5% 9.2% 53, 1% 6.8% 18,7% 26, 3% 5.8% 
그룹별평균 27, 2% 4, 5% 41. 5% 4.5% 15, 3% 17, 9% 3. 8% 
끼존그릅 100% 37, 5% 3, 6% 35, 1% 2, 5% 13, 2% 17, 4% 2.1% 

0‘ 0% 0, 0% 0, 0% 0, 0% 0.0% 0.0% 
0 0 0 o 0 0 

O 산업분포 점검이 끝난 시도의 조사구를 선택하여 많꿇올운거클릭 • 상태 

※ 시도별 산업분포는 연동교체일 때만 점검함 

부적합교체일 경우 명부내용을 검토하고 해당조사구 전체의 산업분포와 

01-04구역의 산업분포를 비교 · 검토 완료하면 |鍵승인 펄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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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관리과 확정 조사구역 (9) 

심사·확정 구역설정을 가서 을
 

장
 

-
줄
 

표본관리과에서 지방청/사무소로 O 

출장 3, 7, 11월말에 수렴하여 : 지방청별 의견을 출장일정 O 

심사시 제출표류 

가구명부 1부 :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조사구요도 1부 (구역설정이 용이하지 

O 

출력 

조사구는 2부) 。.]- ...Q.. 
l것)~ 

;?ζ ;>; 

투~9 산업분포표:가구통합시스템에서 

확헐l환、월 →상태 : 확인한 후}觀확인 펄릭 수정사항을 다〕 
^ 미비점 심사시의 O 

권역총괄자 (1 0) 구역설정 

。J-...Q..
l.:õ p 

보관 

제출 

가구명부 : 가구통합시스템에 입력되므로 별도로 제출하지 

조사구요도 : 사본(B4크기) 1부를 제출하고 원본은 지방청 

시도별산업현황 :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엑셀저장하여 첨부 

공문으로 구역설정 결과를 심사시 변경사항을 수정하여 O 

지정 반드시 비공개6호로 별첨하더라도 비공개사항이므로 가구명부는 O 

통계칭 장(표본관리과장) 

2009년 5-8월분 연동교체 표본조사구 구역확정 결과제출 

1 표본관리과-963(2008 ， 12 ， 31 ， )호와 관련입니다 

수신자 

(경유) 

제목 

2 우리지 망청 2009년 5-8월분 연동교체 표본조사구 56개의 구역확정 결과를 물 
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가구명부 5그룹(별칩) 
조사구요도_5그룹(별칩 ) 
산업현황"_5그룹" 11서울 

산업현황 5그룹 23인천 
산업현황 5그룹 31경기 

붙임 

그그 
g르 

지정하면， 

가구가 

표본관리과 

조사구에 대해 |醫@전입일자i를 

01 ~04구역 내의 빈집을 제외한 모든 

표본가구관리명부에 생성됨 

인 O 

주소， 

19 

생성항목 : 조사구번호， 구역번호， 거처변호， 가구변호， 행정구역변호， 

주택소유관계， 조사여부， 전입날짜 상세주소， 거처구분， 



작성요령 가구명부 

적격/ 

정확 

대상/제외， 

중복없이 

기초자료로 이용되므로 

가구에 대해 

확정하는 

조사구 내의 

으E
 

여
기
 

지
 

시
 
이
 

조
 
어
없
 

샘
 괜
 

예
”
 

드O
 

가구명부는 

부적격 rr L

J-ττ 라
 
「누

 
’ T • 7 = 

←Lτr 

하게 작성 

입력 클릭하여 사스템에서 직접 방법 1 : 않짧훗짧를 O 

작성한 후 {變)~.구멍부업로드 방법 2 :엑셀로 

@ 

。

작성 엑셀파일로 가구명부 다운로드하여 에서 양식을 가구명부업로드양식 

열기 가구명부파일 

(2)藝)~구멍부 업로드{클릭 

@I變파일 찮)1 i클력하여 

@ 뚫뀔릅←도릎E얹 클릭 

제외한 가구수가 자동집계됨 클릭하면 빈집을 현지확인가구수 O 

상태 O 

입력하면 • “작성중” 한가구라도 

담당자가 수정불가) • “승인대기" (이후 |짧명부쩌|출 i클릭하면 

총괄자가 승인하면 • “확인대기” 

표본관리과에서 확인하면 • “확인완료” 

복사 • “표본” • 표본관리명부로 표본관리과에서 전입일자 지정하면 

110포 i 담擬l정 
’ r ‘ I'담당lq) 
명부작혔 

20 ! 



1II -04 거구영부 작영요령 

TO 가계+정왈 11133520 9901011 111-1 60 표본 표본군 

{싫가구영부 업로드 11 뚫가구영부 엑셀저장j 가구영부입로드앙식 

가계조사대상 ;; 4 λ 인구총조사당AI 

굶훌잃절앓훌 경구훌강구짧훌경절옳힘적~격부적격자휴 21 앓넓 톨뿔 검꿇홉앉웠 거처 

01 35 이 01 김단군 D 표본 121 11번 ::\1 5툴 1반 ((2),0(1) 001 
02 36 0101 박혁거 c 표본 121 11변 ::\1 5통 1반 Z(1) 002 
03 37 0101 고주몽 H 표본 121 12번 ::\1 1 층 037 
04 37 0201 부온조 P 3 표본 121 12번 ::\1 2층 P( 1) 037 
05 38 0101 대조영 L 표본 121 20번지 1층좌 Z(1) 038 
06 38 0000 빈집 표본121 20번지 1층뒷방 038 
06 38 0201 i 왕건 A 01 농가 표본 121 20번 ::\1 1흥무 038 
07 38 0401 \01성계 z 표온 121 20번지 2흥 Z(2) 038 

• f 

지@’ 

구역번호 

<rn-03-CV> 구역의 표본추출 시에 부여한 구역번호를 기입 
。 위 와같음표시 ( " ) 하지 말 것 

거처번호 

총조사 당시의 거처번호와 다르게 부여해도 무관 

당 <N-03-@> 거처번호 부여 방법을 따름 

。 빈집도 거처번호 부여 

가구 
비고 

001 통장 

001 
001 
002 협조도 좋음 

001 
때0 월셔|방，곧입주 

002 
004 

1개의 거처에 2개 이상의 가구가 거주하는 경우 주인가구를 제외한 동거가 

구도 반드시 거처번호를 입력 

。 위 와같음표시 ( " ) 하지 말 것 

가구번호 

현재 조사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가구에 대해서 일련번호를 기입 

。 앞 2자리 : 가구 일련번호 

- 구역번호에 관계없이 거처번호가 새로 시작될 때마다 IOlJ 부터 부여 

。 뒤 2자리 : 가구 변동횟수 

- 가구명부를 작성하는 시점에는 아직 변동이 없으므로 모든 가구가 IOlJ 임 

。 빈집 은 반드시 IOOOOJ 입 력 

※ 유의사항 

O 조사구번호+거처번호+가구번호가 1개의 가구를 대표하는 유일한 번호임 

O 구역이 새로 시작할 때마다 거처변호나 가구번호를 다시 시작하지 않도록 

주의 

21 



승 

용 
흉 
g 
쩔 

좀 

흉 

대표하는 사람을 가구를 실질적으로 

기입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당 <N-03-@> 가구주정의 참고 

반드시 「빈집」 이라고 기업 

。
늘
 주
’
 

며
。
 호
 

서O
 

라
 

며
。
 주’
 주
’
 

’
딩
 구
 
구
 

Ac 

가
 
가
 
말함 

빈집인 경우 

가구주 

용 。

a 。

홍 。

탈 <W-3> 산엽분류표 참고 
가구주 산업 

한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부호만 기입 

있는 총 가구원수 (※가구주 포함) 살고 

가구원수 

휩 대상 가구에 같이 

거처 참고) 
> mM 

애
 

당
 

닙
 τ
 

구
 

처
 
a
r
E
ξ
g

￥
←
§
용
중
홍
 

---%g 

거
 

16.주택이외의 거처」 로 분류 오피스텔은 

소유형 태 (당 <N-03-@> 참조) 

가계동향조사 대상 

합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 표본조사구의 모든 가구에 대해 작성 

합 적격 또는 부적격 중 해당란에 해당 번호를 기업 

a 적격가구 :CD사무직 9생산직 @자영자 @무직 

흉 - 부적격가구 : 해당되는 부호를 기입 

@부적격 

참조) [줄 <VI-03> 

02. 어가 

04. 음식， 숙박업가구 

06. 부정기적 출타가구 

08. 비혈연 자취가구 

10.외국인가구 

01 .농가 

05. 하숙업가구 

07.2인이상 영업사용인과 숙식을 같이하는 가구 

09.기타 분류 불능가구 



1II -04 가구명부 작생요령 

소
 

-
수
 

l 

。 동 · 구 · 리 : 동 • 구 • 리 중 최소 단위 행정구역명을 기입 

。 번지 . APT. 연립 

- 건물이름이 있는 경우(아파트， 연립 등) : 건물이름 기입 

- 건물이름이 없는 경우 : 번지를 기입 

。 통반 · 동호 

동이나 호로 구분이 되는 경우 : 동， 호수를 기입 

• 동이나 호로 구분이 안 되는 경우 : 통반을 기입 

· 공동주택 등 한 거처에 여러 가구가 있을 시 12층좌J , 1반지하J , 1우측」 등 

가구의 실제 위치를 상세히 기업 

가구원산업 

。 해당 가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가구원의 산업을 기입 (※가구주 제외) 

산업 대분류를 먼저 표시하고， 괄호 안에 해당 산업의 가구원수를 표시 

2개 이상 산업을 표시할 경우 공백없이 쉽표(，)로 구분해야 함 

예) 농업 1명， 제조업2명 =걱 A(1),C(2) 

。 무직 (Z)인 가구원에 대해서도 작성할 것 

이 때의 무직은 학생， 주부 등의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자를 모두 포괄 

총조사 당시(거처，가구) 

。 총조사 당시의 요도와 가구명부를 바탕으로 당시의 거처번호와 가구변호를 

3자리로 기입 

。 신축(거처， 가구， 아파트)의 경우에는 입력하지 않음 • O처리됨 

。 현재 철거된 경우는 작성하지 않음 

비고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응답태도， 주의사항， 특이사항 등) 

23 



조사구요도 작성요령 

표본조사구의 조사대상 지역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조사구요도를 작성 

총조사 당시의 전산요도를 수정 ·보완하거나 필요하면 직접 작성하여 사용 

;갖 웅 i 

O 전산요도를 가지고 현지답사를 하여 조사구경계를 확인하여 적색으로 표시 

。 지형지물을 이용할 경우 지형지물의 중앙으로 경계선을 표시 

O 도로·하천 등의 

쉽게 식별할 수 

지형지물을 표시하되， 뚜렷한 지형지물이 없는 경우 조사지역을 

있도록 건물·상점 등 간단한 설명을 기입 

O 조사구내 공터는 용도를 구체적으로 명시 (예: 택지， 농지， 임야) 

※ 용도 확인은 관할 지자체나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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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구 지역이 비교적 넓거나， 주택이 밀집된 경우 별지에 확대하여 작성 

이 때 요도 우측 상단(매중매) 란에 총 몇 매중 몇 매 기 입 

믿;‘ 

O 멀리 떨어진 독립가옥은 거리를 축소하여 거처를 표시하고 그 거리를 요도에 기입 

。 절단선으로 사람이 살지 않는 지역을 제외한 거주 지역만을 부분 확대하여 작성 

，。



O 모든 건물(특히 다방，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대해 사람이 살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처(건물)에는 출입문을 표시 

。 전산요도에서 출입구는 파란색 점( • )으로 표시되어 있으니 보완을 하거나 요도를 

직접 그리는 경우는 카+표시 

O 출입문이 2개 이상이 있으면 그대로 해당 위치에 표시 

9 二X 힐 61 

‘ ‘ 
ε
 
‘ ‘ π

 μ 
약 

O 조사하는 순서대로 상호 인접되게 거처변호를 부여 

O 총조사 당시의 거처번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새롭게 부여하는 것도 가능 

O 신축중이거나 사람이 살 수 없는 건물(예 : 관공서)에는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음 

O 빈집은 거처변호를 부여하고 거처내에 빈집이라고 표시 

。 거주 가구수를 거처번호 우측 상단에 연필로 기입 



O 

O 

아파트 "01 
^ 

계단식 

복도식 

III -06 조시구요도 작영요령 

연립주택은 二l 형태에 따라 합리적으로 부여 

: 저층부터 계단 양측으로 거처번호 부여 

:저층부터 층별로 지그재그(우→좌， 좌→우)로 거처번호를 부여 

조사구요도를 직접 그런 경우 뒷면에 조사구안내도를 작성하여 주변에 대한 정 

보 기록 

언터넷 등 외부에서 제공하는 지도를 출력하여 

g쌀 

5짧‘ 

하남성심명원 

팡후여대 
<(J짧 

혀냥훌 

당형휠월 
*홉용. 

급효랴훌 

조사구위치를 표시 후 붙여도 됨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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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학라 한번도 장척받지 않은 잣쳐렴 

/ 얄표러l드 디 수지 (류시회· 염음) 

춤추랴 ot무도 klrer보고 었지 않은 것척럼 

사랑학et 한번도 상척 받져 않은 갯척렴 

뇨택하라 한번도 듣고 였지 않은 것쳐럼 

영학er 돈이 필요건f지 양은 챔렴 

살랴 오늘이 마지막 날인 갯척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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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사대상 가구가 표본가구로 편입되거나， 

수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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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입력/출력 표본가구관리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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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출력 

일괄관리 조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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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주특별자치도서구|포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Q 저|주특별자치도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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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02 표본지구관리명부 앙익 

표본가구관리명부 양식 

。3

가구통합시스템 입력화면 

3':사대부 주소지 전화번호 거처구분 주택소유 

정왈ν 가계 Q 앙곡소비「 집세「 상세주소 

경왈전입날짜 경왈전줄날짜 경왈전즐입사유 경왈매상 농카며부 

정왈 문항 • 이l 

가계전입날짜 가계진출날짜 가체전출입사유 가구구분 부적격사뮤 ;\il졸며부 미제졸사뮤 1인가구여부 가계부입럭방식 
가계문항 “ 

--- - -- ι 때 TJ .... t ~~ ~ ..:J τ낭 ..:J 
가구에모 

‘ 키구원삭져1 '삼재가구원표시 ι재전입처리 ‘삭제가구원숨깅 F삭제취소 i 기구원추기 

변호 성영 성얼 생년월일 만나이 교육 경왈-관계 경왈상태 경왈-전입 경찰-전출 가져1-관계 취업여부 지우1 가계-전입 가겨L전올 경왈인터멧전자가계부 

자료가없습니다， 

가구원변호 가구원성영 ‘ 성별 외국인며부 
*‘ 

샘년힐일(앙럭) 핸드폰번호 학럭 

정제왈동 진입날짜 !ßl 전졸날짜 E 전출입샤유 X 가구주관계 정왈상태 

갱제왈동메모 종사상쩌우I(가계기준) 

가겨0조사 전입날짜 진출날짜 전출입Af.뮤 i 가구주한꽤 취업며부 

가계조사메모 종사상지위(가계기준) 

li청경제왈동조사입럭(F뻐|옳가구쉴태조사입럭(F떼|쩔가계부 입럭(F7) I F5~앙/음혁환싼 단축키 훨훨헐ïl탬흘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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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CD 조사구번호 

• 띠띠 i한국 행정구역 분류」 의 167R 시 • 도를 나타냄 

·댐 : 동부와 읍면부를 구분 

• 뎌]며 : 25개 층별 연동그룹 내에서의 일련번호(00-99) 

• 回 : 연동그룹번호(1 -9) 

* 이후 3년마다 계속 연동교체됨 
• 띠 : 연동구조에 따라 바뀐 횟수 탈 <W-5> 경활 연동구역별 조사횟수 참고 

·머 : 연동교체 외의 사유로 바뀐 횟수 표시 

구역설정 기간에 부적합 교체한 경우는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iOJ 임 

• ! 조사구-변호 

돋보기모양을 눌러서 해당되는 조사구번호를 선택하여 

- 많 조사구관리 에 등록된 조사구번호만 선택가능 

TGI영 99101810 TO 
99101920 TO 
99102220 TO 
9910981α TO 
99201220 TO 

TOOO‘ 99201320 TO 
TOOOl 99201410 TO 

99201420 TO 

입력 



lV -03 작영요령 

@ 구역번호 

j 구역확정시 지정한 구역번호를 2자리 숫자로 기입 

- 01-04구역만 가구관리명부를 작성하므로 01-04만 유효 

• 경활구역조정으로 인해 구역변호가 바뀐 경우에는 적시에 구역번호 변경 

당 가구통합시스템에서 구역번호를 수정하는 방법은 <V-1>참고 

• 적격가구 부족 및 회수율 저하에 따른 조정(가계구역변경， 가계구역확대， 가 

계가구대체)의 경우는 구역번호를 변경하지 않음 

@ 거처번호 

• 구역확정시 작성한 가구명부의 거처번호를 그대로 사용 

• 거처번호는 고유번호가 되며 철거된 거처번호는 재사용 불가 

단， 철거 후 동일 위치에 개축이나 선축이 이뤄졌다면 재사용 가능 

• 신축이나 누락으로 거처 변호를 새로 부여할 때는 마지막 거처 번호에 연결 

되도록 부여 

• 만일 거처번호가 100 이상이 될 경우에는 첫 자리에 영문 알파뱃을 순서대로 

부여 (예: 100번==?AO， 101번==?A1 ， ... , 110번=수BO， ... ) 

@ 가구번호 

• 띠띠 : 거처 내 가구일련변호 

한 거처내에서 여러 가구가 살고 있을 경우 주인가구는 반드시 첫번째 순위 

변호를 부여， 나머지 가구는 그 다음 순위번호부터 부여 

• 댐며 : 가구의 변동횟수를 부여 

변동횟수는 조사구 설정 당시에는 'OlJ 로 부여하고， 조사기간 중 전출입 

으로 변동될 때마다 변동회수 1회씩 증가 

전입가구는 가구번호 끝의 두 칼럼(댐며)만 변동시켜 가구번호를 새로 부여 

(닫 예시의 사례 1，4) 

• 예외사항(가구번호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 조사구내에서 거처나 구역이 변동된 경우 

동일 거처 내에서 가구가 이동한 경우(당 예시의 사례3) 

• 동일 거처 내에서 두 가구를 한 가구로 합한 경우(당 예시의 사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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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전출(이사) 

사례4. 
사례3에서 윤씨가 전엽 

원래 상황 

사례3. 
전씨가 이씨 방까지 사용 전씨가 이씨 방으로 이사 

주。J 갱 ; 
경 1(-구 변호:0/0/ 

O{ H.{ 전κ( 

솥4Q2，QL~μQzQL탤 

박씨(새로운 가구) 전엽 

주。J 껍 

1(-구변호:0/0/ 

박씨 전씨 

。l 씨 의 7나번효어l 헛수흥 

더해서 71"구변호 부역 

전씨 의 71"구변효 그대 E 

사용 

전 씨 의 71"구 변 f 그 대 E 
사용 

。|씨 의 71"구번효어l 헛수흥 

더해서 71"구변호 부역 

@ 총조사번호 

·요도에 기입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조사구번호 4자리를 

사무소 

·디그딛 : 사무소 코드 

DF김해 DG거창 DH합천 

EF청주 EG충주 EH옥천 EI 증평 

.AA경인 AB인천 AC수원 AD성남 AE의정부 AF부천 AG평택 AH고양 AI 구라 AJ이천 AK화성 

. BA동북 BB포항 BC안동 BD구미 BE상주 BF경산 BG청송 BH춘천 BI 원주 BJ강릉 BK속초 

BL삼척 BM영월 

. CA호남 CB목포 CC순천 CD여수 CE강진 CF해남 CG보성 CH전주 CI 군산 CJ정읍 CK남원 

CL진안 CM제주 

. DA동남 DB울산 DC창원 
EA충청 EB천안 EC보령 

분소 코드 (분소는 9) 다] 

^ ·댐 : 팀 

앞2자리 

고유번호 
띄
 땀
 

섭
 샘
 

nT 

조
 

)
)
사
 --

땀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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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03 직생요령 

뎌그回 : 시도부호， 댐R뀐다김 : 시군구부호， 댐며 : 읍면동부호 

경활입력기간에 醫조M구관리썩 l댈행정구역변겸조회 l를 확인하여 최신의 부호로 표시 

- 시군구명， 읍면동명， 상세주소를 기입란이 분라되어 있으니， 상세주소에는 

리단위 이하의 행정구역명 등을 입력할 것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과 같이 행정주소가 같은 경우， 개개의 가구를 식별 

할수 있는 위치(1층， 좌우， 안채 등)를 함께 기입 

집μ 행정구먹 련픈꽉 상싫 

「코드검색」 에서 행정구역부호나 읍면동명으로 「검색」 하여 「입력」 하면 

행정구역부호， 시군구명， 읍면동명이 수정됨 

「코드검색」 에는 최신의 행정구역부호만 나타나므로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행정구역부호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입력할 것 

조사구 내 모든 가구의 행정구역부호， 시군구명， 읍면동명을 한꺼번에 수정 

하려면 『조사구관리』 버튼 이용 

@ 전화번호 

• 연락이 가능한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 번호를 기입 

• 숫자나 I?J 만 입 력 가능 

• 앞3자리(띠댐댐)에 가능한 값 : 010, 011 , 016, 017, 018, 019, 050, 070, ??? 

02, 031 , 032, 033, 041 , 042, 043, 051 , 052, 053, 054, 055, 061 , 062, 063, 064 

• 전화번호를 불응할 경우는 공백으로 두거나 I ??? ???? ???? J 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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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주택소유관계 

1 .자가 
2. 무상주택 

3 사택 

4 전세 

@거처구분 

1 .단독주택 
2. 아파트 

3. 연랍주택 

4. 다세대주택‘ 

월세，사글세 6. 

@ 거처구분 

• 해당되는 거처번호를 기입 당 <VI-l> 거처 참고 

: 일반단독주택， 다가구단독주택， 영업겸용 단독주택 

: 5증 이상의 공동주택 (아파트로 허가받은 4층 이하 주택 포함) 

3. 연랍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연랍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4 다세대주택 :4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 받은 주택 

5.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 영업용 건물에서 살림하는 부분이 주택의 요건을 갖춘 경우 

6.주택이외 거처 : 주택의 요건(방， 부엌， 독립된 출입구， 분리매매)을 갖추지 못한 거주공간 

여1 ) 오피스텔， 숙박업소의 객실， 기숙사， 특수 사회시설， 임시구조물 등 

• 주택유형 비교 

태
「
 

주l
 

도
「
 태
「
 

태
「
 

단
 
주
 택
 
주
 

구
 
대
 
주
 
대
 

가
 
세
 
립
 
세
 

다
 
다
 
연
 
다
 

「1
1
1
1
1
1
」

「
1
1
1
1
1
L

:분리 매매 불가 

:분리 매매 가능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m'(200평) 초과(2-4증의 빌라， 맨션 포함) 

: 동당 건물 연면적이 660m' 이하 

[ 영업겸용 단독주택 주거용부분과 영업용 부분이 햄| 있도| 주거용01 영업용보다 많음 

비거주용건물내 주택 :영업용 건물에 주택의 요건을 갖춘 살림하는 부분이 있음 

@주택소유 

• 해당하는 주택소유 코드를 기업 

법률상 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실제 자기 소유로 되어 

2 口 .M~태 .,"ô ,=; 타 소유의 주택을 주택임차료를 전혀 지불하지 않고 살고 있는 형태 

가구주나 가구원이 근무하는 관공서나 회사 소유의 주택(유상 및 무상) 

보증금(전세금)을 지불하고 나갈 때 그대로 다시 찾는 형태 

임대기간에 관계없이 민간·공공임대를 모두 포함 5. 영구임대 

6. (보증부)월세 ，사글세 

- 보증부월서1 : 보증금을 내고 매월 세를 지불하는 형태(나올 때 보증금을 돌려받음) 

- 월세 보증금 없이 매월 일정액을 지불하는 형태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매월 정해진 월세를 보증금에서 공제하는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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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03 작엉요령 

@농가여부 @조사여부 

1 .내국인가구 
2. 내국인+외국인 

3. 외국인가구 

1 농가 
2 비농가 

활
 계
 
곡
 

경
 
가
 양
 

디
 
디
 
口

1 초 사 

2. 불 

3. 저| 

적격/부적격， 제출/미제출에 관계없이 해당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가구에 체크할 것 

• 구역조정， 가계가구대체 등으로 가계동향조사 여부에 변화가 있을시 적시에 반영 

조사대부 항목 해당조사를 선택 

조사대부 에서 경활선택된경활앓 가구는 경활대상여부를 반드시 기입 

- 외국인이 아닌 일부 가구원이 불응하는 가구는 12.불응」 표시 • 고용통 

계팀의 지침을 따름 

13. 제외」 에 해당하는 가구 

• 15세 미만 가구 

} 영외거주 직업군언 (1 인) 등 

• 띠 12. 불응」 에 해 당되 는 경 우 그 사유를 기 입 

• 경 활에 서 사용하는 농가 기 준으로 농가여 부를 판단함 

} 농가 : 가구주의 생엽(또는 주된 업)이 농업인 가구 

• 국적으로 외국인여부를 파악하여 외국인가구여부를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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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입력방식 

1 .일반(수기) 

2.전자가계부 

가계가구구분 

반드시 파악 

• 가구주가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가구주의 직엽에 의거하여 구분 

• 며입 : 부적격 사유번호 닫 <VI-3> 가계 부적격 가구 참고 

←사회 부적격임 외국인가구는 가능하더라도 가계부 기업이 다] 

^ 의사소통 

복지통계과의 지침을 따름 

02. 어가 

04. 음식， 숙박업가구 

06.부정기적 출타가구 

08. 비혈연 자취가구 

10.외국인가구 

01 농가 

05. 하숙업가구 

07.2인이상 영업사용인과 숙식을 같이하는 가구 

09.기타 분류 불능가구 

가구는 적격가구 여부를 에서 가계선택된 파겨|협 조사며부 • 

쩍 • 

가구구분(사무직/생산직/자영자/무직)은 시스템에서 자동분류 적격가구의 

따름 

j 、

가구주 직업대분류 1관리자 ~ 4서비스종사자 ~ 
가구주 종사상지위 \\\ 3사무종사자 9단순노무종사자 

A군인 Z무직 

1상용， 2임시， 3일용， 6무급 1 .사무직 2. 생산직 

4고용주， 5단독자영， 7기타 
1 .사무직 4. 무직 

3.자영자 

• 사회복지통계과의 지침을 가구구분 분류 규칙 

ι . 

파구구분 91- 0 “.-입력되지 직업과 종사상지위가 

직접 파악하여 
π
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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τ
 

가
 
끄
 

뽑
 

F 
단， 

(무응답 함 입력해야 

반드시 

직접 선택 

입력) 

로
 

1

」

뾰
 자
 

이
 
격
 

모
「
 저
「
 

하
。
 
HT 

「D

한
 
「

요
 

피
E
 

므로 

가중치에 

부적격가구는 

하나를 11.사무직 J ~ 14.무직 」 중 때는， 바뀌었을 적격가구로 부적격가구가 

후 찮캘펀전하면 분류 규칙에 따라 가구구분이 자동분류됨 선택 

가구구분도 자동분류됨 

38 

가구대체를 위해서 가계조사구의 경활만 하는 가구의 

됨 단， 題현펀고을 해 야 자동분류된 값이 반영 이 



·부설제출 가구 

실제 수입/지출에 비해 절반이상이 누락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상외 가구 

- 전입연월이 기준연월과 같거나 더 나중이면 대상외 가구임 

- 전출연월이 기준연월과 같거나 더 이전이면 대상외 가구임 

03. 약속불이행 
05. 주부취업(맞벌이외) 

07. 불능(연로) 

경우 해당되는 미제출사유 코드를 입력 

04. 맞벌이부부 

06 주부부재 

IV -03 작영 

• 미제출사유 중 "07J - "09J 는 불능사유로서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엄 

단， 불능가구도 적격가구이므로 위에 해당하더라도 가계부 작성이 가능한 

가구는 조사를 실시해야 함 

• 전자가계부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2.전자가계부」 에 표시 

• 

전자가계부 가구(원)로 등록하기 위한 설정 

@ 가계조사 대상가구 

@ 가구구분이 적격 g 가계부영역 

@ 제출여부가 제출 

@ 대상조사정보의 가계부영역이 인터넷조사 
요 

[훈 전자가계부 사용자등록 및 관리는 사회복지통계과로 문의 

Y 대상 인터넷조사 

월펀첼렐를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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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 

날짜 

• 해당가구가 거처에 이사 온(간) 날을 기준으로 기입 

경활전입날짜는 미리 입력 불가 

경활조사에 응답한 후 당월에 전출간 가구(원)는 경활입력 마감 후나 익월 

경활 입력기간에 전출날짜를 입력 

• 연동교체에 의한 전입/전출날짜 

경활부문) 해당월 8일 해 당월 8일 집세조사 기간과의 중복으로 인한 혼란 방지 2009년 

월중 전입/전출로 인한 제외 방지 1 월부터 

가계조사구이면서 2009년 5~8월에 교체되는 연동5그룹의 01구역 

※ 가계 전출/전입날짜는 경활 전출/전입날짜 수정시에 미리 수정 가능 

※ 조사여부는 위의 예시에 맞게 해당 시기에만 수정 

전출입사유 

• 전입， 전출 및 연동교체 등으로 가구 및 가구원 변동 구분코드 기입 

11 가구전입 
12 개인전입 
21 전입누락 
25 출생 
31 (부적합)조사구교체로 인한 전입 
32 구역조정으로 인한 전입 
43 분가 
44 연동교체에 따른 전입 

51 가구전출 
52 개인전출 
61 전출누락 
75 사망 
81 (부적합)조사구교체로 인한 전출 
82 구역조정으로 인한 전출 
93 통합 
94 연동교체에 따른 전출 

조사구 내에서 가구(원) 거처이동은 爾파쿠탠효훨웹으로 거처번호만 수정 

: 가구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자유롭게 메모 



lV -03 

가구원 여부 판단 

• 경제활동인구조사 부문 :CD 상주개념으로 가구원 판단 • @ 제외자 판단 

- 가구원에 포함되는 조사제외자는 가구통합시스템에 입력 (경활상태: 제외자) 

가구원 。 15일 현재 표본가구에 갚준하는 0세 이상인 자 (혈연 불문) 

포 함 。승무원， 입원환자， 친척방문·출장·여행 등으로 출타중인 자 포함 

。 15일 현재 15세 미만인 자 
;ζλL 

{ ’ 。 영외거주 군인(직업군인， 상근예비역 등)， 공익근무요원 
제외 

※ 방위산업업체 등에서의 병역특례요원인 자는 조사대상임 

。 현역군인(영외거주군인 외)， 전투경찰(의무경찰 포함) 

가구원 。해외상주 취업(학)자 

불포함 。 요양소 · 기도원 수용자 

。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 가계동향조사 부문 :CD 상주개념으로 가구원 판단 • (2) 15일미만 상주시 대상외 

。 표본가구에 15일 이상 상주하는 자 (혈연 불문) 

。 입원， 가구원 간호 등으로 부재중인 자 (기간불문) 

。 출장， 유학， 여행， 친척집 방문으로 3개월 미만 부재중인 자 

가구원 。 구직， 무단가출 등으로 정착여부를 알 수 없이 1개월 미만 부재중인 자 

포 함 。 공익근무요원 · 병역특례요원으로 출퇴근하는 자 

。 가족과 함께 살고 있는 영외거주 직업군인 

。 미결수나 구류처분을 받고 경찰서에 수감 중인 자 

。 조사기준월에 출생한 신생아 

。 전입/전출에 의해 표본가구에 15일 미만 거주한 자 

。 요양원， 기도원， 사회복지시설에 장기간 수용중인 자 
가구원 

。 취업， 취학 등으로 조사구 밖에서 하숙 · 자취 · 기숙사생활 하는 자 
제 외 

。 경찰대학 · 사관학교에 입교해 교육중인 자 

。 형이 확정된 교도소 · 소년원 수감자 

41 



번호 

• 가구원수가 많을 경우(14명 이상)에는 가구관리명부를 추가하여 사용하며， 

추가된 조사표에는 가구에 관한 사항은 기업 생략 

• 가구원이 전출했거나 사망한 경우에 가구원 번호를 다시 수정해서는 안되며， 

이미 사용했던 가구원 변호는 고유번호이므로 재사용 불가 

• 자양홍창성& 

이름 

삭쩌IJI구원효AIH 꽤천입쳐리: 삭쩌|파구원졸킴 상쩌i 취소: 

가구원추따 。 가구에 삭제된 가구원이 있는 경우 쐐|가구원없1 로 

(단축키:램) 가구원을 확인 후 가구원을 추가해야 함 

석쩌l 추|소 

。 전출가구원이 다시 전입한 경우에 사용 

。 가구원번호가 맨 마지 막 다음 번호로 자동으로 

전입/전출날짜 외의 기본정보가 그대로 복구됨 

。 가구원을 실수로 삭제한 경우에 사용하며， 가구원번호 

모든 정보가 그대로 복구됨 

·가구원의 이름을 한글로 기입(최대 20자) 

• 불응으로 인해 가구원 상세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가구원수만큼 

가구원을 작성 

이 름은 「불응l J , I불응2」 , 「불응3J 등으로 입 력 

• 빈칸에 알기 쉬운 말로 간단히 기입 

- 차남， 장남의 처， 장남의 장남， 고모의 장녀， 가정부， 하숙언， 점원， 고용원 등 

• 손자녀는 기혼 및 미혼에 관계없이 모두 해당됨 

·기흔 형제 ·자매 및 동거언은 기타에 포함 



lV -03 작엉요령 

실질적으로 가구를 호주 또는 세대주와는 관계없이 가구주는 호적이나 주민등록상의 

대표하고 가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책임자 

가계운영에 관한 사항을 아니라，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제일 중에서 가구원 단순히 

계획하고 결정하는 책임을 가진 사람을 말함 

소득을 수령하여 지출 타가구원의 없이 단순히 소득이 만일 호주나 세대주가 전혀 

가구원을 다음 순위의 =수 장기 병원입원일 경우 

하는 경우 • 가구주로 처리해서는 안됨 
해외근무， 。 가구주가 1 년 이상의 

가구주로 지정 

사실상 생계유지를 그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며， 해당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위한 비용을 주로 조달하고 있는 사람 

。 주민등록상의 세대주와는 관계없음 

。 단순히 가계지출의 의사결정자와는 다름 

※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가구주와 가계동향조사의 가구주는 다를 수 있음 

요건에 기입하고 가구주의 가구원으로 조사하여 직업군인의 경우 가구관리명부에 

해당할 경우 가구주로 처리 

。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도 동일가구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가구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가구주로 처리 

엉성별 

@ 생년월일(양력)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실제로 기이 
|닙 출생한 생년월일(양력)을 

질문 뾰
 

수
 
” } 알기 위해 다음의 

• 3. 나이， 띠 • 2. 양력/음력 1. 생일 

써
빡
 
짧
 짧 쩌
쨌
 
잃
썩
 
懶
짧
 찌
뺑
 

펙
 

끼
 

l 

소
 범
 
토
 
용
 
뱀
 
알
 앙
 

별
 獅쨌
 鍵때
 m찌
 淑뼈
찌
 

나이와 띠가 

기입 중심으로 

rr 1-

~τr 

출생한 생년월일을 

기입하고 

「띠」 를 

·호적 

·실제 

환산하여 

경우에는 

양력으로 

。J-..Q..
"l:õ t즈 

• 음력인 경우 

일치하지 

• 

의 

환산가능 

샘년월일(앙력) 

클력하여 양력으로 

음력생일만 파악한 경우 

감(혹은 回)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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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03 

작성 기준으로 

참고 「학력」 을 

반영해야 함 

고용통계팀』 의 

변화를 학력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침서， 

학기가 바렘에 따른 해(年)， 

·며 : 학교구분 

이수 포함)을 

。}.Q.
1극õP 

교
 

하
 
「략

 등)한 경우 

인정하지 

교육과정(각종 

학력으로 

하였거나， 동등한 자격을 취득(검정고시 

기능훈련， 직업훈련， 학원， 입시학원은 

- 2년제， 3년제 대학은 14. 전문대학」 에 해당 

인정한 정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낌:계열구분 

3.상농공수산계열 등 2. 예술·처|육계열 

o. 중학교 이하 

1 .인문계열 

학교구분 = 0,1 ,2 

학교구분 = 3 

등」 에 해당 13.상농공수산계열 검정고시는 고
 

1=l1 
^ 구사범(고등)학교 

학과참조 

하나에 표시 

계열별 해당 <VI -5> 

해당되는 

구분코드의 상세내역은 

이상은 1~6 중 전문대 

계열 c중= 

·댐 : 이수여부 

처리 졸업으로 있으면 

처리 

학위를 받지 

포함되어 

졸업으로 

석사(박사) 

졸업식이 조사대상주간에 

재수생은 하위 학교구분의 

대학원 과정을 마쳤으나 못하고 수료만 한 경우는 

중퇴로 기입 대학원 

있으면 대학원 중퇴， 논문 

중이면 대학원 재학으로 기업 

학기를 마치고 논문작성을 위한 등록도 하지 않고 

논문작성 작성을 위한 등록을 하고 현재 

。



IV -03 쩍엉요령 

디경활인터넷 

口외국인 

@메모 

표시를 하고， 코드를 기입 

직업군인， 공익근무요원，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 해당된 내용에 O 

14.제외」 에 해당되는 사람 : 영외거주 그
 
} 
。가구원 

외국인이 있는 경우 등 

• 고용통계팀의 지침에 따라 내국인인 가구원은 

15.불응(외국인 )J 은 외국인인 경우만 션택 

9~ò 1:그 
μ，--

불응이 허용되지 일부 

가능 로 

i 갖 • 

결과에 따라 자동생성 

자동생성 

: 경활대상， 가구원나이， 경활조사표 평활합태 

= 1.조사 

3‘I:l I 정인구 중에서 자동생성 ， 2. 실업 1.취업 

입력 단， 15세 이상이면서 경활조사표가 없는 경우(제외/불응)는 직접 

= 2. 불응 

검촬대상 = 3쩌l 오| 

입력 

아니고 일자가 

등으로 가구원 변동이 발생한 날짜와 사유를 

참고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발견된 

전입/전출날짜 

• 전입， 전출 및 연동교체 

• 사유 :@의 가구 전출입사유 

• 전입 · 전출， 누락을 3개월 후에 

실제로 전입·전출한 일자를 기업 

• 경활전출날짜는 응답완료된 조사표가 삭제되지 입력 

마감 후나 익윌 

않도록 유의하여 

경활입력 

불가 

전출간 가구(원)는 

경활전출날짜는 미리 입력 

경활조사에 응답한 후 당월에 

경활 입력기간에 전출날짜를 입력 

표기 「口외국인」 에 

필요한 사항을 기입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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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내검 

O 일정 : 경활조사표 및 가계부의 입력을 마감하기 전까지 표본가구관리명부의 입 

력 및 전산내검을 완료 

O 내검규칙 서 사용하는 내겸규칙의 조건식과 내용 및 

처리지침을 확인가능 

O 내겸수행 에서 전산내검을 수행 

JI준년월 

@ 조사영역을 선택 

경제활동인구조사영역 또는 가구실태영역 

@ 기준연월 선택 

@ 명부내검 포함 선택 짧멍부내검 포합 

명부내겸 외에 경활 실태 가계부를 함께 내겸하려 

면 내검그룹을 선택 

명부내검만 실시할 때는 내검그룹은 선택 해제 

@ 내검수행 魔포혈 

靈끊포웰 

수행자 

조사영억 가구살태영억 

71준년월 200902 
사무소 전처| 

내검그룹 

명부내검 g 명부내검 포함 
며l약일 Xf 

많필훤많흘캘 

O 동일 기준연월에 대해 수행한 내검결과를 조회할 수 있음 

O 결과 줄을 클릭하면 하단의 전산내검 상세리스트에 세부 내검결과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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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04 전얀내검 

켠싼내겸 상셰 리스트( 3단계 ) 

대상 전처l 내검유형 전쳐| 한료며부 

NO }J!i!소 조사::;l 후역 쩌jJ 까;t '1깅월 tH정휴형 대종lK흉 쩔훌V 처리유형 셨g 반록 영부 조A않 <

정인];1빙용처1흥휩(f 1lI1Oì11 02 03 0402 않 성경 )，구월 01 40.1;1 01상잉더IQI학과 써학증임 완료 연접학윈 뽕톨찌영잉 ι 
경인;\1방통져|흥펌(f 1111잃11 03 32 0101 01 절검 )f푸쩔이 ~O샤 01상잉더IQI학깅 ，\1학용임 완료 영접E딴 대학교옳번으르 연입하 녕 

정 21;\1망톨겨|설2릉(1 11112710 01 02 0101 않 s~ζl 

정인7;1방통겨1좋3동 U 11122X1J 0& 06 0501 t:‘，?용j‘ 

영~7;1빙흥겨j혈&퉁(f 111앉앓1) 02 26 OlOl 02 ~‘ 8 
영인지방톨겨l철4휠(f l110ì121l 04 16 OI Ql 02 정영 

O 검색기능 

• 대상 : 사무소별로 선택가능 

내겸유형 : 전체/오류/점검/금액기준 별로 선택가능 

완료여부 : 전체/완료/미처리 별로 선택가능 

J[H 않t얹 Ã!학l! " 
v 

‘” 

※ 제목 줄을 클릭하여 내겸내용 사유 반복 등 각 칼럼별로 정렬하여 볼 수 

O 수정이 필요한 오류/점검 처리방법 

ol~ 
^λ n 

• 결과줄을 더블클력하거나 명부의 흡를 클릭하면 표본관리명부에서 오류/점검 

이 발생한 항목을 확인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수정 

행정구역부호에 관련된 오류/점검 사항은 |짧 조사구관리 {의 |짧행정구역변겸조회 에서 

최신의 행정구역부호를 확인하여 수정 

O 수정이 필요하지 않은 오류/점검 처리방법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유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입 

매월 계속되는 사유일 경우 반복口을 선택 

- 반복口을 선택하면 다음번 내겸결과 리스트에 해당건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전에 입력한 처리유형과 사유도 그대로 입력되어져 있음 

O 처리유형 

- 처리유형 : 전화확인 / 면접확인 / 조사표참고 / 기타 

잘못된 내용을 수정하거나 정당한 내용에 사유를 입력한 후 처리유형을 선택 

하면， 완료부분이 ‘미처리’에서 ‘완료’로 변경됨 

※ 완료부분이 미처리인 것이 남아 있는지 반드시 확인 

O 표본관리과에서 내검을 수행하여 사유가 타당하지 않거나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담당팀장 또는 담당자에게 확인 

O 전체내검이 완료되면 표본관리과에서 표본가구관리명부를 백업 (back-up) 

47 



야t껴지 

rq2r 

오지 





휠깐 훌본관리업무 

경제활동인구조사 조사구역 조정 

조사구내 가구수가 과대/과소하거나 조사구역내 가구수가 적은 경우에 조정 필요 

•‘ 즈 --'-

O 과대 및 과소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 

O 위의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조사구역 조정을 요청 

3개월 동안 지속되었어도 추후 조사가 가능하다면 조정이 연기될 수 있음 

원룸 등이 신축되어 가구수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는 첫 달에 조정 가능 

: 매월 5일까지 

O 해당 조사구의 요도에 조정 예정 구역의 거처번호 우측에 가구수를 표시하여 스캔 

후 파일(jPG) 첨부보고 

。 메모보고(스캔파일 첨부)로 세부내용을 보고한 후 요청공문 시행 

유선으로 협의하고자 하는 경우도 메모보고가 우선되어야 함 

i 매월 10일까지 

: 해당 승인월 경제활동인구조사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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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01 걷껴l활동인구조시 조야구역 조정 

03구 역 벌 '-r 성 용 으 E 증 가 6 7 4 5 6 11 μ 5 3l/- /0Lf.Ll.20 정헬+ 1r계 대전 

대전 
(보령) 

과 t구엽 
죠 "r구 

2007년 2월 。 l후 세업자 전업。1':;(응 

구분 : 과대조사구， 과소조사구， 과소구역조사구로 구 • 

전업 ':;(응 전중후 5 5 5 5 2 5 5 3 7경헬 25/08220 대전 

5 5 5 6 2 5 5 6 7a웰 3l/- /0l/- /20 

기업 수
 
’ 구

 
가
 

확정된 õ -r : 매월 내검 완료 조정 전 가구수 • 

기입 가구를 파악하여 

기입 

과소구역)의 

파악하여 

p .1 
^ 

구체적으로 

후 예상가구수 : 조정 예정구역(과소 

를
 

유
 η 

사
 

과대 : 과소또는 

조정 

사유 

• 

• 

수정 구역번호를 가구의 승인받은 공문으로 표본관리과에서 。

CD 목흑에서 변정헬 1r구 션택 

@ 구껴조정 버튼 흥익 

Q) 1 1-구， 1 1-구원 정보 확안 

@ 구켜조정 후 변경틴 

구역변호 업격 

@ 중복쩨르 버튼 중역 

@ 변정하11 버튼 흥역 

가계조사영부 

전자가계부 

경왈인터닛! 

가구변호 

.~ 삭제가구 「 전울가구 

경제왈동조사 조사표입럭방식 옥수문항 

’----’ π: 제출대부 

• 거처 --

거처구분 

1 
2 
1 

o 
o 
o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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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조사구역 조정 신청 

2구 껴 껴l 속틴 전 업 으 t lr구우 파q 

O 조사구역 조정 승인 

O 조사구역 조정 내역 반영 

조사구요도 수정 

6, 64 거처의 가구 

。 구역번호 I구역변경 

7, 62, 65 거처의 가구 

변경 

。 구역변호 I구역변경」 버튼을 사용하여 변경 

。 가계동향조사여부 : 2009년 10월분 가계부 입띈빼 「口가계」 체크쐐제 
- 19, 20 거처의 가구 

조사적용일부터 전입처리하여 조사 실시 

※ 위의 내용은 예시일 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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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02 가께|동향조씨 쪼여구역 조쩡 

가계동향조사 조사구역 조정 

i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 조사구의 회수율이 낮거나 적격가구가 부족한 경우 조정 필요 

가. 가계 조사구역 조정 대상 조사구 

。 회수율이 50%이하이며 추후에도 향상될 가능성이 없거나 저하될 수 있는 조사구 

。 적격가구가 6가구 미만인 조사구 

O 집단 전출로 50%이상 가구수 감소가 예상되는 조사구(경매， 재건축 및 재개발 둥) 

O 조사구역내에서 위험이나 조사장애가 생겨 조사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한 조사구 

나- 가계 조사구역 조정종류 

비 Il납l 
현행 조사구역 대신 다른 조사구역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 

현행 조사구역을 포함하여 다른 조사구역에서도 가계동향조사를 실시 

。 조사구역 변경 

- 적격(회수)가구가 과소한 조사구역에서 가계동향조사를 중지하고， 동일 조사구 

내의 가계동향조사 비(非)실시구역으로 기준구역을 변경하여 가계동향조사 실시 

- 변경 전 조사구역에서 정상으로 가계부를 제출하는 가구는 계속 조사 

- 변경 후 조사구역에서 적격가구 전체에 대하여 조사 

- 실제 구역번호는 수정하지 않고， 구역별 가계동향조사 실시여부만 변경 

O 조사구역 확대 

- 현행 조사구역을 포함하여 동일 조사구 내에서 가계동향조사 비실시구역에서도 

가계동향조사를 실시 

- 확대된 조사구역은 가계부가 정상적으로 회수되는 가구에 대해서만 조사 

。 확대구역 내 미제출가구는 우선은 「口가계」 에 체크하지 않지만， 향후에는 

체크하여 가계부를 제출해야 함 

- 확대된 조사구역 내의 1인 가구는 가계동향조사 제외 

※ 유의사항 

。 확대구역의 조사가구는 조사담당자의 편의대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격 

가구 전부를 조사하는 것이 원칙임 

。 회수율을 계산할 때 확대구역의 미제출가구는 적격가구에서 제외하고 계산 

。 따라서 확대구역의 조사가능 가구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누락시키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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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O 

가계부 회수율 기본 산식 

회수율 = 
회수권수 

x 100 
(적격가구수 - 불능가구수) 

당 불능가구 기 준은 <N-02-@> 참고 

조사구역 변경 

새로 변경된 조사구역을 기준구역으로 하여 계산하되 

변경전 구역의 정상가계부는 적격가구수(분모)와 회수권수(분자)에 각각 합산 

1 ，2구역 (적격 5가구， 

조사구역 변경하는 경우 

획수윷 = 

5 
6 

× /00 

× /00 = 83.3% 

[좋 기준구역 이외의 조사구역은 회수되는 가계부에 대해서만 회수율 계산에 가산됨 

조사구역 확대 

기존 조사구역을 그대로 기준구역으로 하여 계산하되 

확대구역 내의 정상가계부는 적격가구수(분모)와 회수권수(분자)에 각각 합산 

서 획수윷 = 

5 
8 

× 

× /00 

/00 = 625% 

털 기준구역 이외의 조사구역은 회수되는 가계부에 대해서만 회수율 계산에 가산됨 



O 조사구역 변경 

f 
j 

/ 

조사구역 변경을 하더라도 구역번호는 수정하지 않음 

- 연동교체시 가계동향조사를 실시하는 2개의 조사구역 중， 

빠른 변호의 조사구역은 연동교체 셋째달부터， 

v -02 자제동향조^t 

느린 번호의 조사구역은 연동교체 넷째달부터 가계동향조사 중지 

• 기준구역이 아닌 기존구역에서 계속 제출하는 가구는 원래의 연동교체 시기에 중지 

구역 변경 한 231015-11조사구(01 ，02구역→02，03구역 )의 연동교체 

가계실시 가계실시 
pn) 

가계실시 가계실시 
둘째달 

(6月)

가제중지 가계중지 가계실시 셋째달 가계실시 
(7月)

가계중지 넷째달 가계실시 
(8月)

가계실시 

O 조사구역 확대 

연동교체시 03구역은 01구역과 함께 셋째달부터 04구역은 02구역과 함께 넷째달 

부터 가계동향조사 중지 

구역확대한 231015-11조사구(01 ，02구역→01 ，02，04구역)의 연동교체 

가계실시 가계실시 가계실시 
첫째달 

(5月)

가계실시 가계실시 가계실시 
둘째달 
(6月)

가계중지 가계실시 가계실시 셋째달 가계실시 
(7月)

가계중지 가계중지 넷〈째달 가계실시 
(8月)

가계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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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까지 

25일까지 매월 여ξ 
-'-

; 
‘ ~ tr 
i 

% 
% 

익월 가계동향조사부터 

익월에 검토 요청 건에 대해서는 이후 접수된 20일 매월 

f 
<•

기입 해당사항을 
1 
} 
。「구역확대」 「구역변경 J , 조정종류 • 

기입 8자리로 조사구번호:조사구번호를 • 

O표시 실시하는(실시할) 구역에 가계동향조사를 변경전(후)구역 . 
기입 회수율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변경 후의 예상회수율 산식은 

. 

기입 

유의 

상세하게 

달라지므로 

를
 

유
 

‘ 사
 

『조정종류』 에 따라 

의
 

드
(
 

]저조 회수율 다] 
^ 부족， 조사불응 :적격가구 

※ 

사유 • 

^ -ιg 

느
 
O 가

 
확인 조정내역 공문이 시행된 후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인

 
스
 
。표본관리과에서 。

; 껏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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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3 가께|동향조사 가구대껴l 

가계동향조사 가구대체 

a 가계 적격가구가 3개월 이상 불응할 경우 동일조사구 내 유사한 경활가구로 대체 

가. 가구대체 기준 

톨톨흩흩훌훌 가구구분(사무직 / 생산직 / 자영자 / 무직) 이 동일 
가구원수(1인 /2인 /3인 /4인이상) 이 동일 

O 기준1과 기준2를 동시에 만족하는 가구로만 대체 가능 

나. 업무흐름도 

。f I:J 
1:::1.• 

총괄자요청 
(수정가능) 

경로 통합시스템 통합시스템 통합시스템， 공문 통합시스템 

O 담당자 : 가구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가구대체 요청 

O 총괄자 :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이를 검토하여 매월 20일전까지 요청/반려 

(※ 별도의 대체요청 공문시행 불필요) 

。 표본관리과 : 가구통합시스템에서 이를 검토하여 매월 25일까지 승인/승인불가 

• 공문으로 해당월의 승인내역을 통보하는 공문 시행 

다. 조사개시월 : 승인시 명시한 조사개시월부터 

라. 유의사항 

o 2007년 9월 이후 연동 및 부적합 교체조사구에 한하여 적용함 

。 가구구분과 가구원수를 파악하지 못한 경우는 대체 불가 

O 조사대상 가구가 불응한다는 이유로 더 이상 설득하지 않고 대상가구를 교체하면 

안되고 반드시 조사과장(팀장)과 협의하여 결정 

O 표본관리과에서 승인한 조사개시월을 반드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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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총괄자가 대체요청을 할 때 특정월에 가구대체가 집중되지 않도록 관리 필요 

。 대체후가구의 첫달부터 불응하여 조사를 계속하기 곤란할 경우 대체취소 가능 

O 담당자나 총괄자가 |蠻취소요청 i하면 표본관리과에서 |짧승인취소’ 실시 

많”양 

O 조사구역을 변동시키지 않고 불응가구를 유사 가구로 대체하므로 대체된 가구에 

대해서만 회수권수(분자)에 더해서 계산 

1 ，2구역 (적격9， 제출7， 불능0) 의 

불응가구 1가구에서 

3구역내의 CIzE판:둠?가구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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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개시 전월분 가계부 입력기간 종료이후에 변경 

o 03구역은 01구역과 함께 셋째달부터 04구역은 02구역과 함께 넷째달부터 가계 

조사 중지 ( <V -02>조사구역 확대의 지침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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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04 거쩨변동내역 보고 

거처변동내역 보고 

거처의 신축 및 철거로 인한 가구수의 변동을 파악하여 조사구역내 적정한 가구수를 

유지하는데 활용하기 위함 

01-04구역 내 거처나 지형지물의 변동이 있을 때 조사구요도를 수정 ·보완하고 

거처변동내역서를 작성하여 표본관리과로 보고 

거처변동으로 인해 조사구역 조정이 필요한 경우 거처변동내역 보고가 선행되어야 함 

사람이 살 수 있는 건물이 건축되어 새로 거처변호를 부여하는 경우 

공지에 집을 짓는 경우 

。 거처의 완전 철거 후 새로 집을 지으면서 거처수에 변동이 있는 경우 

- 두 거처를 완전히 허물어 한 거처를 짓거나 한 거처를 허물어 두 거처를 

짓는 경우 두 거처 모두를 신축으로 처리 

1개 거처가 완전 철거되어 새로 1개 거처가 건축되는 경우 

기존 거처에 2층을 올리는 등 공간변화에 의해 가구수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 

。 독립된 출입구가 생기는 경우 

기존 거처가 완전 철거되는 경우 

。 전면적인 보수나 증축을 위해 가구가 다른 곳으로 이주하는 경우 

。 철거되지 않은 두 거처가 하나로 통합되는 경우 

O 신축·개축 : 조사구요도에 거처모양을 그리고 거처번호를 부여하여 보고한 후 

해당거처의 가구에서 조사실시 

O 철거 : 조사구요도에 철거표시를 하여 보고하면서 해당거처에서 조사중지 

O 과대/과소 조사구가 되었을 경우는 구역조정을 신청 

덮ι 

。 변동내역이 없는 경우는 별도 보고 생략 

。 11거처변동내역현황』 과 『거처변동내역서』 를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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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흡 

O 거처가 신축 또는 누락된 경우 

해당거처를 요도에 그려서 새로운 거처변호를 부여한 다음 「신축」 이라고 표시 

거처번호는 조사구 내의 끝번호에 연결되도록 부여 

- 이미 부여한 거처번호는 고유번호이므로 조사담당자가 임의로 변경 불가 

- 건축기간이 6개월이상 걸라는 대형건물은 반드시 신축 중에 보완 

O 거처가 철거 또는 착오 기업된 경우 

• 해당거처를 붉은색으로 IX J 표시 

이 때 거처번호는 고유번호이므로 재조정하거나 수정 불가 

O 공동주택의 신축시에는 정면투시로 거처를 표시하며 공간이 작을 때는 조사구경계 

밖이나 뒷면에 전개도를 그려서 표시 

O 신축， 개축， 철거인 경우에만 거처변동내역현황을 작성 

포항샤우소 

양적사무소 
。3 웰 ，<..t-우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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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04 거쩌변동애역 보고 

훨륙핑 뀐뀐 잖팝신축 2009./002 

%담휠 

L ι/1 1ff축 
- /14:: 12α'19./0.06‘ 

￡휩 
i .-1.,.., ‘ 

2. • I ιtJV71Jι.1./7. 

@ 거처 @ 거처의 종류 @거처 @가구수 
@ 비고 

번호 현재 예상 변동시점 현재 예상 

6/ 단독 2009./0. 

05 단독 용7. 1 2009./α 

7ff축 Olj. 단독 단독(qì나) 2009./0. // 
토。 a μf 07 단톡 단독 2009./0. 

.//웰 중 6/변 71처에 。4주 예정(이l축) 

.5번 71처 첼71 후 감차장으E 사용 

.lj.번 71처에 다7 t-구 주택 / fl t-구 딴굉탤.//웰 멜 27 t-구 。J주 억l 정 (7ff축) 

. 06 71치등 주。J 겠안 0771처에 통합 

O 행정구역상의 동 · 읍 · 면까지만 기입 

O 조사담당자의 보관용 요도에 거처변동상태를 표시 후 부분 복사하여 첨부 

O 변동이 심할 경우 2부를 부분 복사하여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도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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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O 신축·개축의 경우 

@ 거처번호 

。 신축된 거처번호를 기입 

1개 거처가 헐리고 2개 이상의 거처가 건축된 경우 1개 거처는 기 

존번호를， 나머지는 해당조사구의 끝번호 다음 거처번호 부여 

거처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관공서에 사택이 없눈 경우 

- 빌딩， 상가， 공장 등에 주거시설이 없어 상주할 수 없는 경우 

※ 개축의 경우는 거처번호 변동없음 

현재의 거처종류와 신축/개축 후의 거처의 종류를 기입 
@ 거처의 종류 

신축의 경우는 현재란을 공란으로 둠 

@ 거처변동시점 。 신축/개축이 완료(입주 가능한 상태)된 날짜를 기입 

@가구수 

@ 비고 

O 철거의 경우 

<D 거처번호 

@ 거처의 종류 

@ 거처변동시점 

@가구수 

@ 비고 

현재란 : 현재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 
。 예상란 : 신축/개축 이후 늘어나게 되는 가구수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 

。 철거된 거처번호를 기입 

。 현재란 : 철거되기 전 거처의 종류를 기입 

。 예상란 : 재건축되는 거처의 종류를 기입 

재건축예정 없으면 「공지 J ，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면 「미정」으로 기입 l 

철거가 완료된 날짜 또는 예정된 날짜를 기입 

。 현재란 : 철거 예정시점 바로 전까지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 

예상란:공란 

。 철거 후 개축이나 선축 중일 경우 「개축중J ， I신축중」 이라고 기입 

。 거처통합의 경우 

<D 거처번호 

@ 거처의 종류 

@ 거처변동시점 

@가구수 

@ 비고 

하나의 거처번호를 사용하고， 나머지 거처번호는 삭제 

。 주인이 산다면 주인의 거처 거처번호를 기입 j 

。 주인이 살지 않으면 변호가 빠르거나 면적이 넓은 거처의 번호 사용 

。 삭제된 거처변호는 재사용 불가 

현재의 거처종류와 거처통합 후의 거처의 종류를 기업 

통합된 날짜를 기입 

현재란 : 현재 거주하고 있는 가구수 

예상란 : 거처통합 후 입주예정 가구수 

。 기타 참고사항을 기입 

기타 조사구의 특성 및 변동이유와 장래 변동 전망 등을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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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처 CN-2-@ 거처구분 작성 관련) 

O 거처란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모든 장소를 지칭하며 구조적으로 

분리되고 독립된 하나의 거주단위』 를 말함 

거주를 목적으로 건축된 일반독립주택 

• 아파트와 연립주택의 각 단위 

• 거주 목적이 아닌 별개의 상업용 건물과 공공용 건물 

• 영구건물은 아니나 사람이 상주하고 있는 판자집， 천막， 움막 등 

특수사회시설 건물 

거처 

단독주택(일반단독， 다가구단독， 영업겸용단독) 

아파트 

주 택 F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비주거용 건물내 주택 

(상가， 공장， 점포， 여관 등 건물 내의 주택) 

오피스텔(사무실 겸용 숙박업소) 

주 택 L호텔 여관 등 숙박업소의 객실 
이외의 
거 처 「기숙사 및 특수사회시설 

기타(비닐하우스， 움막， 판잣집， 임시막사 등) 



Vl -02 겨구 

가구 (N • 2-@ 가구번호 작성 관련) 

。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서 취사·취침 등 생계를 같이 하는 생활단위 

※ 혈연관계와 무관하므로 「가족J , I가정」 또는 주민등록상의 「세 

대」 와 다를 수 있음 

O 가족으로 이루어진 가구 (혈연가구) 

O 가족과 가족이외 (5인 이하)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가구 

O 혼자서 살림하는 1인 가구 (단독가구) 

O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모여서 사는 5인 이하의 가구 (비혈연가구) 

O 혈연관계가 없는 남남끼리 모여서 사는 6-19인 가구 (집단가구) 

。 혈연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기숙사， 보육원， 양로원， 장애인시설 등 

에서 20인 이상 집단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가구 (집단시설가구) 

O 혈연관계가 없는 외국인(외국국적 소지인)들로만 구성된 가구나 가 

구주가 외국인인 가구 (외국인가구) 

※ 단， 가구주가 한국인인 경우는 외국인가구가 아니며 함께 사는 

외국인도 해당 가구의 가구원에 포함 

※ 국적으로 판단하므로 귀화한 외국인은 한국인임 

O 취사， 취침등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면 원칙적으로 1가구 

예) 하숙 또는 5언이하 동거인이 있는 가구 

。 혈연 가구원이라도 취사·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면 별도 가구로 분리 

예) 형제와 한집(주택)에 살지만 취사 취침 등 생계를 달리하는 경 

우나 자취가구 등 

。 집단가구는 원칙적으로 1가구로 조사하지만 관리인 가구가 시설에 

함께 살고 있는 경우는 분리하여 관리인가구만 일반가구이므로 조사 

O 집단시설가구는 이미 조사구 설정시 「기숙시설조사구」 , 「특수사회 

시설 조사구」 로 설정되어 있음 

。 집단시설가구는 조사에서 제외 

O 특수사회시설의 관리인가구 및 시설내에서 혈연을 이루고 있는 가구는 

일반가구로 별도 분리하여 일반가구만 조사 

예) 고아원의 원장가구 모자원의 어머니와 그 자녀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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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부모， 자녀， 친척 등이 생계를 같이하는 함 [좋 1가구 

O 친척이 같은 집에서 살고는 있지만 생계를 달리 하는 함 

[좋 별개의 가구 (총 2가구) 

O 주인가구와 5인이하의 하숙생·가사사용인·종업원이 함께 생활 

탈 주인가구에 포함하여 1가구 

O 주인가구와 6-19인의 하숙생·가사사용인·종업원이 함께 생활 

당 주인가구로부터 독립시킨 별개의 가구 

。 주인가구와 20인이상의 하숙생·가사사용언·종업원이 함께 생활 

닫 하숙생은 별개의 집단시설가구로 구분하여 제외하고，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 

O 주인가구와 숙식을 달리하는 1인가구와 자취생의 경우 

탑 자취 단위별로 조사 

※ 자취하는 가구는 취사 취침을 달리 하므로 별개의 가구로 취급 

O 기숙사와 사회시설내에 관리인 또는 가구가 독립 취사하면서 거주 

닫 관리언 또는 주인가구는 일반가구로 조사하고 기숙생들은 일괄 

하여 하나의 집단가구로 조사 

O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동거)하여 한 집에 함께 생활 

닫 한국인을 가구주로하고 외국인을 가구원으로 포함하여 1개의 

일반가구로 조사 

O 보육원， 양로원， 장애자 수용시설 등 사회시설과 대사찰， 수녀원에 

함께 생활 

닫 1개의 집단시설가구로 구분하여 조사에서 제외 

O 학교， 공장， 병원 등의 기숙사에서 생활 

탈 1개의 집단가구로 구분하여 조사에서 제외 

※ 단， 명칭이 기숙사라도 취사， 취침을 달리 하면 별개의 가구로 조사 



VJ -03 끼게동향조^I 부쩍객까구 

가계동향조사 부적격가구 (N-2-@ 가계동향조사여부 작성 관련) 

O 조사기준시점 현재 경지 10a(약1 ，000m2 ) 이상 직접 경작하는 가구 

O 연간 농축산물의 판매금액이 50만원 이상으로 농업을 계속하는 가구 

。 조사기준시점 현재 50만원이상의 가축을 사육하는 가구 

O 조사기준시점 현재 산림 3ha(약10，000평)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중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O 연간 벌목업， 양묘엽에 종사한 가구 

。 연간 재배 · 채취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가구 

단， 판매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도 조사기준시점 현재 일정규모 이 

상의 임산물을 재배하는 가구는 포함 

O 판매를 목적으로 지난 1년 중 1개월이상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 또는 

양식활동을 하였으며， 조사기준시점 현재 어업을 직접 경영하는 가구 

• 단， 생계를 목적으로 지난 1년중 1개월이상 남의 어엽에 종사한 가 

구는 어가는 포함되지 않음 

O 국적으로 판단하여 외국인끼리만 거주하는 가구 

※ 한국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는 경우는 한국인을 가구주로 하여 적격가구 

O 음식점， 여관， 하숙업을 경영하는 가구 중에서 동일 거처 내에서 영 

업활동과 주거생활이 이루어지는 가구 

O 가구원 중 영업상 사용인이 2인 이상 동거하는 가구 

。 비혈연 가구로 구성된 가구 

※ 적격가구와 부적격가구 구분사례 

• 미혼형제， 자매， 사촌， 삼촌과 조카 등 친인척끼리 자취를 하는 가구 

귀화한 외국인이 사는 가구 

• 부모， 조부모 등 3대 또는 4대가 함께 살고 있는 대가족 가구 

• 가구주가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임금노동자 가구 

토지 등을 임대하고 본인은 직접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가구 

• 혈연가구(친척 등)일지라도 하숙비를 받고 침식을 제공하는 가구 

• 가구주 이외의 가구원이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가구주 또는 가구원이 농업이외의 다른 수익이 농업소득보다 많다 

고 하더라도 농가 요건의 규모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 토지 등을 빌려서 농업에 종사하는 가구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는 가구는 적격가구， 제공받는 가구는 부적격가구 

※ 기타 적격/부적격 가구 구분은 『가계동향조사지침서， 사회복지통계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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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열 벌 해 당 학과 (N-2-@ 학력 작성 관련) 

O 언문계열 

O 예술 • 체육계열 [예술고등학교， 국악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 등] 

O 상농공수산계열 등 

• 전문계 [농업， 공업， 상업， 수산 및 해양， 가사실엽， 종합고등학교 등 

• 가사실엽계 [의상， 관광， 유아교육， 조리， 항공관광， 간호과 등] 

• 사범계 [구제 사범학교 

O 언문·사회계열 

• 어문학 [국문학과， 노문학과， 독문학과， 불문학과， 영문학과， 일문학과， 중문 

학과， 한문학과 등] 

• 인문학 [국사학과， 사학과， 신학과， 중국학과， 철학과 등] 

• 사회계열 [경영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제학과， 법학과(공법학과， 사법 

학과 포함)， 관광경영학과， 광고홍보학과， 국제관계학과， 농엽경제학과， 

무역학과， 문헌정보학과，사회복지학과，사회학과， 신문방송학과， 심리 

학과， 아동학과， 정치외교학과， 지역개발학과， 행정학과 등] 

O 예술·체육계열 

• 예술학[공예학과，관현학과，교회음악과，국악과，동양화과，미술학과，산업 

디자인과， 서양화과， 성악과， 음악과， 작곡과， 조소과， 피아노과， 회화과 등] 

• 체육학 [무용학과， 사회체육학과， 체육학과， 태권도학과 등] 

O 사범계열 

[가정교육과， 교육학과， 국민윤리교육과， 국어교육과， 미술교육과， 상업 

교육과， 수학교육과， 역사교육과， 영어교육과， 유아교육과，음악교육과， 

지리교육과， 체육교육과， 컴퓨터교육과， 한문교육과 등] 

O 자연계열 

이학 [물리학과， 미생물학과， 생물학과， 생화학과， 수학과， 유전공학과， 

통계학과(전산통계학， 계산통계학과 포함)， 전산학과， 화학과 등] 

농림학 [농생물학과， 농학과， 농화학과， 산림자원학과， 수의학과， 식품 

공학과， 원예학과，조경학과，축산학과 등] 

수산해양학 [해양학과， 수산학과 등] 

• 가정학 [가정관리학과， 가정학과，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의상학과 등] 
O 공학계열 

[건축(공)학과，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과， 금속공학과， 산업공학과， 섬 

유공학과， 자원공학과， 전기공학과， 전파공학과， 정보통신공학과， 제어 

계측공학과， 컴퓨터공학과， 토목공학과， 화학공학과， 환경공학과 등] 

O 의약계열 

• 의학 [간호학과， 의예(학)과 치의예(학)과， 한의예(학)과， 건강관리학과， 물리치 

료과， 방사선과， 안경광학과， 응급구조학과， 재활학과， 치기공과， 치위생과 등] 

• 약학 [약학과， 제약학과， 한약학과 등] 



Vl -05 조여구의 종류 

종류 (N-5 조사구요도 작성 관련) 조사구의 

〕
률
패
 엠 뼈
오
 생
띠i
 

아파트조사구(특성부호 : A) 

한 건물에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5층 이상의 영구 

건물로서 구조적으로 한 가구씩 독립하여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 내에 일반가구와 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의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보통조사구(특성부호 :1) 

단독주택， 아파트 이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빌라， 맨션 등)， 

비거주용 건물 내의 주택， 주택이외의 거처 내에 살고 있는 일반 

가구와 비혈연자 6인 이상 19인 이하가 거주하는 집단가구를 

대상으로 일정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설정한 조사구 

섬조사구(특성부호 : 2) 

육지와 완전히 분리되어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을 대상으로 

보통조사구와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설정한 조사구 

기숙시설조사구(특성부호 : 3) 

기숙시설 명칭을 불문하고 회사， 공장， 학교， 병원， 수녀원， 대사찰 

및 기타 단체 등이 소속 학생， 직원 등 비혈연자 20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설단위별로 설정한 조사구 

특수사회시설 조사구(특성부호 : 4) 

고아원， 양로원， 요양원， 나환자 수용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 

비혈연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숙식할 수 있도록 설치된 수용 

시설 단위별로 설정한 조사구 

관광호텔 및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특성부호 : 5) 

관광호벨 조사구는 3등급(무궁화 2개) 이상에 대하여 호텔 단위 

별로 설정한 조사구를 말하며， 외국인 거주지역 조사구는 외국 

인이 집단적으로 20인 이상이나 또는 1071-구 이상 모여서 살고 

있는 경우에 설정한 조사구 

、》

• 

。

O 

• 

O 

• 

• 

。

• 

O 

。

• 

외무부 관할조사구(해외공관) 。

내무부 관할조사구(전투경찰대 등) 

법무부 관할조사구(교도소， 소년원 등) 

O 국방부 관할조사구(육 · 해 · 공군)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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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벼한 샘 / 용핵l왼 

뺏측을 꺼닐 때는 경쿄 잃어버렬 수 업었는더l 

비가 개인 후에 얼어l 쫓'1C]- 보니 

람빡 잃어버리고 말았습냐다 

샤랑할때눈 경코 이별을 생객하지 않였는떼 

lJ]-음을 접어 두고 서로의 깅을 가다보니 

사량을 잊고 살다 월니 

헤어져 버힌 ~2Pr 퇴었습니다 

비올 때 다시 햇는 앙상척렴 

그리움이 쏟아질 매변 

그때는 언제나 

훌로 펼치고 선 g산 속의 

Lfl 마음어l 다시 찾아오고 었습니다 

사량이란 비는 오늘만이 아니라 

언제냐 Lfl렸으변 종켓습니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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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동향조사 가구구분표 

훌 가계동향조사 가구구분은 사무직·생산직·자영자·무직으로 나누어지며， 가구주의 

직업 및 종사상지위에 따라 결정됨 

활흩훌훌톨톨흩l흩률훌률를톨톨톨룹 

; 공무원 
관공서 또는 국 • 공립병원 및 학교 동에 고용되어 주로 정신적， 기술 

적， 관리적인 사무에 종사하는 자 

사무직 개인회사 샘 않 병원 사립학교 둥에서 정신적 기술적 관리적인 

‘공무원오I 1 사무에 종사하는 자 

‘사무종사자 i 한전， 협동조합 및 각 공사에 근무하는 자도 포함 함 단， 법인경영 

; 자에 분류된 자는 제외 

< 용 및 3 관공서 또는 개인기업체(상점포함)에 1개월이상 고용되어 주로 육 

i임시근로자 j 체적인 노동에 종사하는 자 

생샌 Fε나4 
펴용근로 니 관공서 또는 개언기업체(상점포함)에 30일 미만의 기간 또는 매일 
경용근로Ã~ ! 
! "'"----- 매일 계약에 의하여 주로 육체적 노동에 종사하는 자 

~. _. -,_. 독립적으로 소규모의 상품제조 가공판매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 
자영업자 z 

T 

독립적인 대규모 (가족종사자가 아닌 영업사용인 5인이상) 개인조 
i 개인경영자 i 

자영 X} { j 직인 상점， 사업체 또는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자 

및 F‘ 

영자 i 번 91견연자 ! 가족종사자가 아닌 영업사용인이 5인 이상 고용된 법인체 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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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비영리단체)의 염원 및 정부기관의 고위관리 

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이용하는 독립자영자 

고용된 자는 근로자 가구에 분류 

i 가구주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연금， 타가구로 부터의 송금보조， 이 
i 자소득 등에 의하여 가계를 운영하는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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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분류표 (제9차 개정 - 2008.02.01 시행 

A 농업， 임업 및 어업 (01-03) 

01 농업 

03 어업 

B 광업 (05-08)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C 저| 조업 (10-33) 

10 식료품 제조업 

12 담배 제조업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6 목재 빛 나무제품 제조업;가구제외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02 엄업 

06 금속 광업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11 음료 제조업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제외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9 기 타 기 계 및 장비 제조업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33 기타 제품 제조업 
‘-“、 “‘‘-“-“ ‘-‘『‘ ‘ • … -‘“‘ ‘ 、‘“‘ •“ -‘ ‘ ν‘-----"-“ “~~‘、‘’ “… 

D 전기， 가λ， 증기 및 수도사업 (35-36)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6 수도사업 

E 하수 ·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37-39)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 리 업 

. 39 환경 정 화 및 복원엽 

F 건설업 (41-42) 

• 41 종합 건설엽 

G 도매 및 소매 업 (45-47)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42 전문직별 공사업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업 (49-52) 

49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51 항공 운송업 

l 숙박 및 음식점업 (55-56) 

55 숙박업 

50 수상 운송업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6 음식점 및 주점업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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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58-63) 

58 출판업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60 방송업 61 통신업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3 정보서비스엽 

K 금융 및 보험 업 (64-66)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및 임 대 업 (68-69) 

68 부동산업 69 임대업;부동산 제외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70 연구개발업 71 전문서비스업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74-75)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75 사업지원 서비스엽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85)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6 보건엽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0-91)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처1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4-96) 

94 협회 및 단체 95 수리업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97-98) 

97 가구내 고용활동 
98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99) 

99 국제 및 외국치관 

* z 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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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업 분류표 (제6차 개정 - 2007.10.01 시 행) 

1 관리자 

11 공공 및 기업 
고위직 

의회의원처럼 공동체를 대리하여 법률·규칙을 제정하거나 정부조직의 장으로서 
정부를 대표·대리하며 정부 및 공공이나 이익단체의 정책을 결정하고 이에 대해 
지휘·조정한다.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현업을 겸할 경우 정책을 결정하고 관리， 지휘， 조 
정하는데 직무시간의 80%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만 관리자 직군으로 분류한다. 

111 의회의원 • 고위공무원 및 공공단체임원 
112 기업고위임원 

12 행정 및 경영지원 120 행정 및 경 영지원 관리자 
관리직 

13 전문서비스 
관리직 

131 연구 • 교육 및 법률 관련 관리자 : 경찰 • 소방 및 교도 관리자 동 
. 132 보험 및 금융 관리 자 

133 보건 및 사회복지 관련 관리자 
134 문화 • 예술 • 디자언 및 영상 관련 관리자 
135 정보통신관련 관리자 
139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 

14 건설 • 전기 및 : 141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생산표랜 관리직 ! 149 기타 건설 • 전기 및 생산 관련 관리자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151 판매 및 운송 관리자 :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 등 
152 고객서비스 관리자 : 숙박 · 여행 • 스포츠 및 음식서비스 관련 관리자 둥 
153 환경 • 청소 및 경비 관련 관리자 
159 기타 판매 및 고객 서비스 관리자 

2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주로 자료의 분석과 관련된 직종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기초로 과학적 개념과 이론을 응용하여 해당 분야를 연구하고 새로운 상품 

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고 적용한다.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의료활동을 수행하고， 각 
급 학교의 학생을 지도하고， 법률의 집행이나， 기업의 경영 및 예술적인 창작활동， 
스포츠 활동 등을 수행한다. 또한 전문가의 지휘 하에 조사， 연구 및 의료， 경영에 

21 과학전문가 및 
관련직 

J 관련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종사자들도 이 분류에 포함된다. 

211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전문가 
212 인문 및 사회 과학 전문가 

. 213 생 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시 험 원 

221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전문가 
a 정보통신 전문가 222 정보시스템 개발 전문가 
및 기술직 i 223 정보 시스템 운영자 

224 통신 및 방송송출 장비 기사 

231 건축 및 토목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 조경 기술자， 측량 전문가 등 
232 화학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3 금속 · 재료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 공학 전문가 및 234 환경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기술직 235 전기 • 전자 및 기계 공학 기술자 및 시험원 

236 안전관리 및 검사원 : 보건위생 및 환경 검사원 등 
i 237 항공기 • 선박 기관사 및 관제사 

239 기타 공학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캐드원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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繼홈홉톱톱톱톱합흡흡흙홈숍j흡흡 
241 의료진료 전문가 : 한의사， 수의사 둥 
242 약사 및 한약사 
243 간호사 
244 영양사 
245 치료사 및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치과기공사， 의지보조기기사 등 
246 보건의료관련 종사자 : 응급구조사， 위생사， 안경사， 간호조무사， 안마사 둥 
247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 시민 단체 활동가 등 

종사자 

지
 적
 

보
「
 련
」
 

회
 
관
 

싸
 교 

」
거
」
 

;;<
보
 몇
 

251 대학 교수 및 강사 
252 학교 교사 
253 유치원 교사 
254 문리 • 기술 및 예능 강사 : 학습지 및 방문 교사 
259 기타 교육 전문가 : 장학관 • 연구관， 대학 교육조교， 보조 교사 둥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261 법률 전문가 : 변리사 등 
262 행정 전문가 

법률및 행정 

전문직 

271 인사 및 경영 전문가 : 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경영 및 진단 전문가 등 
272 금융 및 보험 전문가 
273 상품기획 • 홍보 및 조사 전문가 
274 기술영업 및 중개 관련 종사자 : 감정평가 전문가 등 

가
 

口
투
 젊

 찍“
 

램
 펀 

켜
。
 미
흐
 

컴
깅
 

레크레이션 관련 전문가 : 경기감독， 직업 운동선수， 경기기록원 등 
기타 문화· 예술 관련 종사자 

281 작가 • 기자 및 출판 전문가 : 번역가， 통역가 등 
282 큐레이터 • 사서 및 기록물관리사 
283 연극 • 영화 및 영상 전문가 : 배우， 리포터， 촬영기사， 영사기사 등 
284 화가 • 사진가 및 공연예술가 : 만화가 및 만화영화 작가 등 
285 디자이너 
286 스포츠 및 
289 매니저 및 

• 28 문호뼈|술스포츠 
전문가및 관련직 

사무종사자 

311 행정 사무원 
312 경영관련 사무원 : 총무 사무원 둥 
313 회계 및 경리 사무원 
314 비서 및 사무 보조원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320 금융 및 보험 관련 사무 종사자 금융및보험시무직 

법률및감사사무직 

↓웠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사무직 

391 통계관련 사무원 
392 여 행 • 안내 및 접수 사무원 
399 고객 상담 및 기타 사무원 

와 서비스 

I '1구표본관리XI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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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경찰·소방 및 411 경찰 • 소방 및 교도 관련 종사자 
보안 관련 서비스직 412 경호 및 보안 관련 종사자 

42 이미용·예식 및 
의료보조 

서비스직 

421 의료 • 복지 관련 서비스 종사자 : 간병인 등 
422 이 • 미용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 
423 혼례 및 장레 종사자 
429 기타 이미용 • 예식 및 의료 보조 서비스 종사자 

43 운송 및 여가 431 운송 서비스 종사자 
서비스직 432 여가 및 스포츠 관련 종사자 : 여행 및 관광통역 안내원 둥 

44 조리 및 음식 . 441 주방장 및 조리사 
서비스직 . 442 음식서버스 종사자 

5 판매종사자 

51 영업직 

52 매장 판매직 

53 방문·노점및 

통신 표매H 관련직 

6 농림어업숙련 
종사자 

영업활동을 하거나 인터넷 및 통신， 또는 상점이나 거리 동에서 상품을 판매 및 
엄대하며， 상품을 광고하거나 상품의 품질과 기능을 선전하는 등의 활동을 수행 
하며， 매장에서 계산하는 활동도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업 

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중분류는 잠재적인 고객이 갖는 구매의 
사의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과 판매를 구분하였다. 

510 영업종사자 

521 매장 판매 종사자 
522 상품 대여 종사자 

530 방문 • 노점 및 통신 판매 관련 종사자 : 텔레마케터， 판촉원 둥 

자기 계획과 판단에 따라 농산물， 임산물 및 수산물의 생산에 필요한 지식과 경 
험을 기초로 전답작물 또는 과수작물을 재배·수확하고 동물을 번식·사육하며 산 

림을 경작， 보존 및 개발한다. 또한 물고기의 번식 및 채취 또는 기타 형태의 수 
생 동식물을 양식·채취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분의 직 
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 611 작물재 배 종사자 
61 농·축산 숙련직 612 원예 및 조경 종사자 

62 임업 축련직 

63 어업 숙련직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613 축산 및 사육 관련 종사자 

• 620 엄업관련 종사자 

630 어업관련 종사자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분야에서 관련된 지식과 기술을 응용하여 금속을 성형하고 

j 각종 기계를 설치 및 정비한다. 또한 섬유， 수공예 제품과 목재， 금속 및 기타 제 
[ 품을 가공한다. 작업은 손과 수공구를 주로 사용하며 기계를 사용하더라도 기계 
j 의 성능보다 사람의 기능이 갖는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동화된 기계의 발전 

에 따라 직무영역이 축소되는 추세이지만， 생산과정의 모든 공정과 사용되는 재 
료나 최종 제품에 관련된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한다. 이 대분류에 포함되는 대부 

분의 직업은 제2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71 식품가공관련 기능직 710 식품가공관련 기능 종사자 

72 섬유·의복 및 
가죽표련기능직 

721 섬유 및 가죽 관련 기능 종사자 
722 의복 제조관련 기능 종사자 : 의복 · 가죽 및 모피 수선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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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금속성형관련 
기능직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77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78 영상 및 통신 
g버| 곤변 기능직 

730 목재 • 가구 · 악기 및 간판 관련 기 능 종사자 

751 자동차 정비원 
752 운송장비 정비원 
753 기계장비 설치 및 정비원 

761 전기 및 전자기기 설치 및 수리원 
762 전기공 

771 건설구조관련 기능 종사자 : 경량 철골공 등 
772 건설관련 기능 종사자 : 철근공， 콘크리트공， 조적공 및 석재 부설원 등 
773 건축마감관련 기능 종사자 
774 채굴 및 토목 관련 기능 종사자 : 철로 설치 및 보수원 등 

780 영상 및 통신 장비 관련 설치 및 수리원 

791 공예 및 귀금속 세공원 
79 기타 기능 관련직 792 배관공 

8 장치 • 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8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직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조작직 

83 화학표랜기계장직 

84 금속 및 비금속 
표랜 기계조작직 

799 기타 기능관련 종사자 : 배관 세정원 및 방역원 등 

장치 •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는 대규모적이고 때로는 고도의 자동화된 산업용 
기계 및 장비를 조작하고 부분품을 가지고 제품을 조립하는 업무로 구성된다. 작 
업은 기계조작 뿐 아니라 컴퓨터에 의한 기계제어 등 기술적 혁신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여 기계 및 장비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요구된다. 

811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812 음료 제조관련 기 계조작원 
819 기타 식품가공관련 기계조작원 

821 섬유제조 및 가공 기계조작원 : 표백 및 염색 관련 조작원 등 
822 직물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원 및 조립원 
823 세탁관련 기계조작원 

831 석유 및 화학물 가공장치 조작원 

841 주조 빛 금속 가공관련 기계조작원 
842 도장 및 도금기 조작원 
843 비금속 제품 생산기 조작원 

851 금속공작기계 조작원 
852 냉 · 난방 관련 설비 조작원 

85 기계제조 및 관련 
853 자동조립라언 및 산업용 로봇 조작원 

기계조작직 
854 운송차량 및 기계 관련 조립원 
855 금속기계부품 조립원 

861 발전 및 배전 장치 조작원 
86 전기 및 전자 862 전기 및 전자 설비 조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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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계조작직 863 전기 • 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장치 조작원 

864 전기 • 전자 부품 및 제품 조 립 원 



VII-04 직업분류표 

871 철도 및 전동차 기관사 
872 화물열차 차장 및 관련 종사원 

g 운전 및 운송 873 자동차 운전원 
관련직 874 물품이동 장비 조작원 

875 건설 및 채굴 기 계운전원 
876 선박 갑판승무원 및 관련 종사원 

88 상하수도및재활용 881 상 · 하수도 처리장치 조작원 
처리관련 기계잔씩 882 재활용 처 리 및 소각로 조작원 

89 목재 · 인쇄 및 891 목재 및 종이 관련 기계조작원 
기타기겨|조작직 892 언쇄 및 사진현상 관련 기계조작원 

899 기타 제조관련 기계조작원 

주로 수공구의 사용과 단순하고 일상적이며， 어떤 경우에는 상당한 육체적 노력 

이 요구되고， 거의 제한된 창의와 판단만을 필요로 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대부 

9 단순노무 j 분 직업이 단시간의 직업 내 훈련(α1 tbe Job 1ì때ning)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며， 
종사자 i 일반적으로 제1수준의 직무능력을 필요로 한다. 단순노무직 내부에서의 직업이 

동은 일부 직업에서의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체력이 문제되는 점을 제외하고， 
직무 자체로만 본다면 상대적으로 매우 용이한 편이라 할 수 있다. 

91 건설 및 광업 1 910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원 
관련 단순노무직 , .. 

92 운송관련 • 921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E딴노무직 i 922 배달원 : 우편물 집배원 등 

93 제조관련 딴노뭐 ! 930 제조관련 단순 종사원 

95 가사·음식및 

표빼관련 
E단노무직 

941 청소원 및 환경 미화원 
942 경비원 및 검표원 

951 가사 및 육아 도우미 
952 음식관련 단순 종사원 
953 판매관련 단순 종사원 : 주유원 등 

00 농림어업 및 기타: 991 농림어업관련 단순 종사원 
서비스 992 계기검침 • 수금 및 주차 관련 종사원 
단순노무직 i 999 기타 서비스관련 단순 종사원 : 구두 미화원， 세탁원 및 다림질원 

A 군인 

의무복무중인 사병， 단기부사관， 장교를 제외하고， 현재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직업 군인을 말한다. 직업정보 취득의 제약 둥 특수 분야이므로 직무를 기 
준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계급을 중심으로 분류한다. 국방과 관련된 정부기 

업에 고용된 민간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단기간 군사훈련 또는 재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소집된 자 및 예비군은 제외된다. 

All 장교 
A12 장기 부사관 및 준위 A1 군인 

Z 무직 
분류불능 

직업이 없는 사람을 포함하여 위에 분류되지 않은 모든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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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lI-08 통께|법(발홉) 

통계 법 (발훼 ) - 2007년 7월 23일 공포 -

가. 조사응답 의무와 조사원의 조사원증 스지 및 제시 의무 

제 26조 (실지조샤)CD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통계의 작성을 위 

한 조사 또는 확인을 위하여 제 18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관 

하여 관계인에게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지정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에 있어 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의 제 

출을 요구받거나 질문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 

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 32조 (통계응답자의 성실응답의무) 통계응답자는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무에 종 

사하는 자로부터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질문 또는 자료제출 등의 요구를 받 

은 때에는 신뢰성 있는 통계가 작성될 수 있도록 조사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하여야 한다. 

나. 벼밀의 보호 및 통계목적 이외 사용금지 

제 33조 (비밀의 보호lCD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 

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 34조 (통계종사자 등의 의무) 통계종사자， 통계종사자이었던 자 도는 통계작성기 

관으로부터 통계 작성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아 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벌칙 

제 3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 

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이를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2. 통계의 작성을 목적으로 수집되거나 제공(제31조제2항에 따른 제공을 포함한 

다)을 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열람하거나 제공받은 자 

85 

내￠ 

」뻐 



수집 • 보유 또는 관리하고 

또는 말소하거나 통계자료를 

내용검토 절차 또는 통계작 

또는 변경한 자를 제외한다. 

3. 통계작성기관에서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을 위하여 

있는 조사표 등 기초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고의적으로 조작한 자. 다만 통계작성기관 내부에서 

성기법에 따라 조사오류 또는 입력오류 등을 수정 

조
 인
 

잃
 법
 

이하의 

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 

업 

거부·방해· 

100만원 

응답요구를 

자에게는 해당하는 하나에 어느 호의 각 

(단위:만원) 부과 거준(통계법시행령 제 53조저13항 관련) 라. 과 EH 

--

법 제24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정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방해 

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응 

답요구를 거부 • 방해 ·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한자 

법 제30조제3항 또는 법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 

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제 i 법 제41조 

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 제3항 제4호 
자에게 제공한 자 !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2 법 제41조 
사항은 제외한다)을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는 j 

j 제3항 제5호 
자에게 제공한 자 ; 

* 괄호 안은 자료수집의 대상이 개인이나 가구인 경우에 부과하는 과태료 금액임 

80 100 
니10) (2이 

80 100 
(10) (20) 

100 80 50 

50 
(5) 

50 
(5) 

제 40조 (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리인 · 

사용인 및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업무에 관하여 제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개인이나 

또는 단체에 대하여도 같은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 41 조 (과태료)@다음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의 제출을 거부 또는 

출한자 

3.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또는 응답을 한 자 

4. 제30조제3항 또는 제31조제4항을 위반하여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통 

계자료(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5. 제34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항(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자에게 제공한 자 

100 

100 

80 

80 

50 

50 

법 제41조 

제3항 제2호 

법 제41조 j 

제3항 제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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